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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공부문의 개방성과 생산성이 중요한 성과지표로

서 제시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과 경쟁력은 지방자치 역량 척도로

서 주민행복의 척도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외부로부터 

충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개방형 직위와 공모직위제가 도입되고 운영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의 자율성은 외부로부터 새로운 활력을 흡수

하는 데에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를 효과적으로 활용함

으로 민간 또는 중앙정부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적 자원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수요직위를 예측하

고, 직위지정, 임용절차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제도 정착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외부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

하고 효율적으로 외부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개방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제언이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에 기여

하기 바라며, 연구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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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과 생산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외부 인적

자원을 통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

한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행정기관의 경쟁력과 생산성은 전문성과 경험을 축척한 

인력을 외부로부터 충원함으로서 단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내부직원의 능력개발을 통한 전문성의 

확보보다는 외부인적자원을 활용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연구이다.

중앙정부에서 비교적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개방형 임용제와 공모직위제

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활용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

29조에 개방형직위에 대해, 제29조5항에 공모직위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공직의 개방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분권의 심화는 인사고권의 외부 인적자원의 임용이 곤

란한 시스템으로 고착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인사의 자율성에 대한 인사

고권이 내부인력을 통한 인사관리를 실시하게 하는 편협한 행정의 모습으로 나타

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우선주의나 권위주의적 성향은 주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방자치단체는 외부 인적자원을 통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경쟁력을 

제고 하고 개방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에서 지방자치단

체는 지역경영의 주체로서 중앙정부 또는 민간기관에서 경험하고 축척한 지식을 

지방행정에 접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방3.0에서 추구하고 있는 지식의 공유 및 

협업체계로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실제 행정의 다양화 복잡화는 행정 서비스

에 대한 주민의 욕구도 복잡다양해지고 고품질화를 요구하고 있다. 3.0에서 제기

하고 있는 맞춤형 서비스도 이러한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제와 공모직위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내 인적자원

의 부족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외부로부터 수혈함으로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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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V

수 있는 방안으로 정착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개방형직위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함께 필요한 분야에 대한 

수요조사와 예측이 필요하다. 현재 필요한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필요한 분야

와 장차 발생할 수요를 예측하여 외부인적자원이 필요한 분야를 지정해야 할 것이

다. 필요한 개방형 직위는 현재의 직위 중 10%정도의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지정된 직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용자의 자격요건과 근무조건 등을 

정하여 임용절차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현재 임용절차상의 공정성과 타당성에 

대한 의혹을 최소화함으로 유능한 인적자원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된 기간 동

안 자긍심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개방형임용이 보다 민간분야의 전문 인력을 지방자치단체에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민간분야에서 경험

한 새로운 지식과 경험이 공공부문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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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제1절 연구의 목적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 요구되고 있다. 지방자

치단체 공직자의 생산성과 효율성에 대한 역량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필

요성은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채택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업무나 현업부서의 직무 중요성, 업무의 복잡성 및 전문성

을 단기간에 확보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부 인적자원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에 대한 운영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주요업무나 현

업부서의 직무 중요성이나 업무의 복잡성 및 전문성을 단기간에 확보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인적자원 제도의 운영 개선이 요구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수요의 행정이나 지방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외부인력 또는 내부, 그리고 타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의 인적자원을 활용하

여 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한 필요에서 외부 인적자원 제도의 도입 및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민관 간, 부처 간 인력 칸막이

를 해소하고 우수 인력의 全정부적 활용을 위해 추진되어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

체도 이에 따른 개방형 임용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민관 간, 부처 간 인적교

류를 통한 정부운영체계 구축으로 ｢지방 3.0｣을 구현하고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

다.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기관 간 갈등을 없애고 지방 및 중앙정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유능한 지방자치단체를 구현함으로써 국민행복시대 실현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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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개방과 경쟁’ 이라는 제도 도입취지를 살리면서 지방자치단체간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원활한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방형・공모직위 제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임용방식의 다양화차원에서 외부 

인적자원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배치전환, 인사교류 등의 제도와 연계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직위에 적합한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선발하여 임용하

는 방식이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방형직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4에 공모직위에 대해서는 지방공

무원법 제29조5에 명시되었으며, 이에 대한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

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타법개정]이 있다.

현재까지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에 대한 연구가 외부 인적자원 제도의 연구주

제로서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였다. 경력직 공무원과 외부 인적자원

의 분류보다는 전문성과 경험, 개인적 관심을 고려한 외부 인적자원 제도를 연구

할 필요가 있다.

외부 인적자원 운영이 필요한 배경에는 개별자치단체가 정해진 인력풀을 계속

적으로 활용함으로 나타나는 제한적 경험, 새로운 과제에 대한 전문성부족, 민간

기법의 효율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도입되었다.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

류가 활발하지 못한 현실을 고려할 때, 수범적 자치단체의 경험을 공유하고, 광역

과 기초자치단체간의 전문성 공유, 중앙정부의 경험 학습과 민간부분의 전문성과 

전략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례적으로 활용하는 인사추천제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선호부서에 대한 특권의식을 없애고, 승진 등의 인사에서 핵심부서의 전횡을 최소

화하여 인사의 합리성과 객관성,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 인적자원 제도의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외부 인적자원 제도의 도입이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전

횡으로 제도 도입의 본질을 손상시키는 현존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방안도 포

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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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외부 인적자원 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이론적 논의를 통한 외부 

인적자원 제도 분석틀을 제시한다. 문헌연구를 통한 운영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분석틀을 제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외부 인적자원 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현행 법ㆍ제도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한다. 현행법체계, 안행부의 지침, 지방자치단체의 현황 및 운영실

태, 문제점, 운영 개선을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외부 인적자원 제도에 의해 

임용되어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담당직원을 심층 면접하여 문제점을 분석한다.

외부 인적자원 제도에 대한 선진 해외사례를 분석한다. 직위분류제를 도입하여 

실시하는 국가와 계급제를 시행하면서 임용제의 유연성을 제고한 사례를 조사한

다. 외국의 효과적 선거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정무직위의 별정직 임용과 외부 인

적자원 제도 임용을 비교연구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대상 직위 총수 11,973개 직위 중 총 291개(2.4%, 광역 

180개, 기초 111개) 직위 지정하고 있으며, 이를 연구범위로 설정한다.

공직사회의 전문성 강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공직 내ㆍ외부에서 공개모집

하는 절차를 연구범위에 포함하며, 공고, 시험, 임용, 근무여건을 조사ㆍ분석한다. 

외부 인적자원 제도의 임용절차를 명문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고, 시험, 

인사위원회의 심의, 임용명부작성 등의 절차의 합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연구 범위에 포함한다.

외부 인적자원 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성공 요인 도출하도록 한다.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외부 인적자원 제도 도입ㆍ시행 결과 분석을 통한 요인분석을 실

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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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외부인적자원 활용에 관한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연구 및 정부 

정책 분석을 실시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대안의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직 및 공모제 임용 근무자를 중심으로 설문을 실시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일부에서 계약직 직위에 대한 공모 및 임용을 실시하고 있지

만, 직위공모제의 활용은 미미한 수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문을 실시할 예

정이다. 

연구과정에서 표출될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객관화하기 위한 안전행정부, 지방

자치단체 담당공무원 및 전문가 워크숍을 실시하여 심층적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해외의 직업공무원제도에서 외부인적자원 활용 사례를 조사 분석을 하고자 한

다. 사례 국가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로 한정한다. 

현행법과 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함으로 문제점을 발견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

고자 한다. 특히 개방형・직위공모제의 지방자치단체에 도입 및 시행을 위한 근거 

법, 규정, 지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운영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현황파악

을 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외부 인적자원 제도의 운영 개선을 위한 요인을 도출하여 생산

성을 제고하고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요소를 발굴하고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문헌연구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을 심층면접하고, 전문가와 워크숍을 통한 

정책대안을 도출하며, 합리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운영 개선 방안을 연구한다. 이

러한 연구 방법을 흐름도로 작성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도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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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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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방자치단체 외부 인적자원 활용 제도

지방공무원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경력직 공무원과 외부 인적자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특수경력직에는 정무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으로 구분하여 임용하고 있다.

공무원의 직에 결원이 생긴 경우 임용권자는 신규임용, 승진임용, 겸임, 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에 의하여 보임한다. 임용제도는 신규임용, 보직임용, 승진임용

으로 구분되어 진다. 신규임용은 공개경쟁 시험에 의한 임용과 특별임용으로 구분

되어지며, 특별임용은 일반적으로 외부 전문 인력을 개방형으로 임용하는 방식으

로 직업공무원의 경력과정을 준용하며 특별시험에 의해 선발하는 특별임용과 일

정기간 보직을 예상하여 선발하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구분되어지고 있다.

계약직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

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이하 "개

방형직위"라 한다)는 직위지정 후 일정한 자격요건을 지닌 전문가를 외부에서 공

정한 절차를 거쳐 임용하는 방식이며 임기를 계약으로 결정한다.

전문성은 직위에 포함된 업무내용의 전문성을 말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이 높을수록, 그리고 업무환경의 변화속도가 빠를수록 전문성이 높다

고 판단한다. 현업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문성의 요구는 계속적으

로 발전하고 있다.

효율적 정책수립의 필요성은 정책수립업무의 비중이 높은 직위일수록, 주민의 

제2장 지방자치단체 외부 인적자원
활용에 관한 이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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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에 대한 대응성이 높은 직위일수록, 그리고 업무내용과 절차에 있어서 쇄신 

필요성이 클수록 높다고 판단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도입에 대한 고객인 주민에 

대한 현장 대응능력이 요구된다. 한편 법령상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업무의 특수

성이 클수록 개방형으로 지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업무의 특수성을 독립된 요소로 

고려하여 개방불가직위의 임용이 필요하다.

지방공무원제도에서 외부 인적자원 제도는 경력직과 계약직이 연계된 제도로

서 직위에 대한 관계 속에서 제도를 이해해야 한다. “직위(職位)”란 1명의 공무원에

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1. 개방형직위

개방형직위는 현재까지 개방형 임용제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 운영되던 

방식으로 2007년 4월에 지방공무원법이 신설되면서 법적으로 제도화되었다. 개방

형직위는 임용 시 직위에 적합한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선발하여 임용하는 

방식의 제도로서, 모든 직위에 대한 외부임용을 공개하는 직위분류제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개방형 임용제는 외부에서 적임자를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개방형직위로 제도변화가 이루어지면서 내부공무원도 임용될 수 있는 제도가 되

었다.

개방형직위는 임용권자가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

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을 제

고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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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은 2008년 12월 31일 전문개정을  통하여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

항에 개방형직위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제29조의4(개방형직위) ①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

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단체

의 조직 관계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에 따라 시ㆍ도는 5급 이상, 시ㆍ군ㆍ구는 6급 이상 공무

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직위로 본다.  <개정 2012.12.11>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별

로 직무의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

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를 지정ㆍ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ㆍ변경하려면 미

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개방형직위의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은 제32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⑤ 그 밖에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방형직위의 지정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이하 "개방형직위"라 한다)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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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과 시ㆍ군 및 자치구별로 2급부터 6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개방형직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관계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에 따라 

시ㆍ도는 5급 이상, 시ㆍ군ㆍ구는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중 계약직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직위로 

본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반적으로 6-10개 직위에 대해 개방형직위

로 선정하여 보임하고 있으며, 공개모집절차와 선발과정을 거쳐 임용한다. 임기는 

2-3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실시하고 있으며, 최장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하고 있다. 개방형직위의 임용권자는 직위별 직무의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ㆍ변경하며, 이를 해당 인사위원회에 심의ㆍ의결하도록 지

방공무원법은 규정하고 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은 개방형직위

로 임용되고 있다(공공감사에관한법률 제8조1항).

개방형직위에 대한 내부인력의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며, 공공부문에서 승진이 차지하는 욕구와 만족감이 저항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 보완과 임용자의 전문성이 조직의 역량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과 연계할 수 있으며, 직무

분장과 직무성과계약의 합리적 명시로 다소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임용 시 세분화된 직류에 따라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선발하는 직위분류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미국가의 제도는 직업공무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

서 출발하고 있으므로 교육훈련의 필요성이 없다는 장점과 즉시 직무수행이 가능

하다는 장점 속에서 실시되어지고 정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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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모직위제

공모직위제는 주요 업무나 현업부서로서 직무의 중요성과 업무의 복잡성 및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대하여 조직 내ㆍ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경쟁체제를 도

입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방공무원법이 2008.12.31에 전문이 개정되면서 법적 기반을 가

지게 되었으며, 관련 법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9조의5(공모직위) ①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해

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

는 직위를 공모직위(公募職位)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모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

여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③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모직위는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모직위(公募職位)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공모직위제는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과장 또는 담당 급에 한하여 실시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사교류 형식으로 일부 실행되

고 있으나 엄격한 의미의 공모직위는 거의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직위분류제를 실시하고 있는 영미국가에서는 직위공모제가 일반화된 시스템으

로 계급제를 실시하고 있는 독의 경우도 부서장에 대한 직위공모는 일반적으로 

실시되는 제도이다.

직위공모제의 유사한 형태로서 “보직공모제”는 특정 직위에 대한 보직 담당자 

임용을 조직 내의 조직원에게 자유롭게 공모할 수 있도록 하여 보임하는 방식이

다. 조직 내의 공개적 보직임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내부경쟁을 유도하고 보직임

명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며, 보직공모제의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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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개별적 역량과 관심, 그리고 능력개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

기결정에 대한 자기책임을 강조하는 모형이다.

현재 실시되어지고 있는 제도는 인기 보직에서 묵시적 보직임용에 대한 당사자

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비인기 보직에서는 인사권자에 의해 

임용되어지고 있다.

직위분류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은 보직공모제가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없지

만, 독일의 경우 계급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동일한 보직에서 장기간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최초 임용 시 보직공모제적 성격이 강하게 적용되어지고 있다. 특히 

지방공무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법적 계약에 의해 임용되어지는 계약직 

공무원은 동일부서에서 정년까지 근무하는 경향이 있다.

지방분권이 강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운영이 지방자치단체내의 폐쇄적

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조직 내의 인적자원 풀을 활용할 뿐 조직외부 또는 타 조직

으로 부터 인력을 수급하는 데에는 인색한 제도운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직위공모제와 유사한 형태로서 공모직위제가 있으며, 이는 주요업무나 현업부

서로서 직무의 중요성과 업무의 복잡성 및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대해 조직 

내부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자긍심을 고취함으로 효

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다.

공모직위제도는 특정 직위에 대한 보직 담당자 임용을 조직 내의 조직원에게 

자유롭게 공모할 수 있도록 하여 보임하는 방식이다. 조직 내의 공개적 보직임명

을 가능하게 함으로 내부경쟁을 유도하고 보직임명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민주성

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다. 보직공모제의 목적은 공무원의 개별적 역량과 관심 

그리고 능력개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기결정에 대한 자기책임을 강조

하는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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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방자치단체 외부 인적자원에 관한 이론적 고찰

공직(公職)의 모든 계층에서 신규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무원 인사제도. 개

방형(開放型) 공무원제는 폐쇄형과는 달리 공직의 모든 계층에 대하여 외부로부터 

신규채용을 허용하는 인사제도이다. 즉, 계층구조(→계층제)의 어떠한 직위의 자

리라도 충원(充員)할 필요가 있으면, 내부ㆍ외부 할 것 없이 유능한 사람이면 임용

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개방형직위 제도의 도입논리는 폐쇄적인 계급제의 비판적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계급제의 특징은 1) 일반 행정가의 육성, 2) 전직과 전보의 탄력적 운영, 3) 

페쇄적 충원체제, 4) 조직몰입의 제고, 5) 강력한 신분보장을 들 수 있다 (박천오 

외, 2005). 

이러한 특성은 폐쇄적 상황에서 강력한 신분보장으로 인한 외부환경의 변화의 

둔감과 국민의 요구에 대한 반응보다는 자신의 이익의 증대를 추구하는 폐단을 

보여주었다. 직업공무원제를 계급제이 기초에서 운영되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는 개방형 제도의 도입은 주로 실적주의(merit system)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직위분류제(position classification)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 미국 등의 국가는 

임용이 과 같은 나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실적주의는 실적에 입각한 인적자원관리 체제를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기본적인 실적주의원리는 공개경쟁, 동일노동의 동일임금, 자의적 행동으로부터

의 보호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현대의 실적주의는 정치권력의 배제라는 기존의 의

미 이외에 인적자원의 효과적, 적극적 활용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유민봉, 

2003).

공무원에 대한 역량제고를 위한 방안들이 시대변화와 함께 반복적으로 그중요

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에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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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능력에 대한 척도가 공무원의 역량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인사제도 중에서 외부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공직사회를 구축하

기 위한 인사제도의 혁신과제로서 임용, 능력발전, 평가, 인센티브를 선정하였다. 

외부 인적자원제도에서 우선적으로 신규채용, 보직 또는 직위에 대한 임용에 개인

적 역량과 조직의 특성을 고려한 적재적소 임용이 요구되어지며, 성과중심의 인사

제도를 기초할 수 있다.

인적자원의 경우는 임용과정에서 우수한 젊은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이며, 선발 후 우수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교육기간이 필요

하므로 역량 있는 인적자원의 확보는 많은 시간적 물적 투입비용이 필요하다. 하

지만 인적자원의 경우 교육과 개발 그리고 관리에 따라 행정가치구현의 정도가 

무한할 수 있다. 따라서 물적 자원과 예산 보다 인적자원에 대한 관리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나의 정책이 성공적이지 못한 집행은 결과적으로 그 정책을 추진하는 

조직, 더 크게는 정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부에서 인적자원관

리는 조직의 생존과 성패에 물적 자원 보다 중요성을 갖는다(황성원ㆍ김형성, 

2010:4). 

Ivancevich(1995)에 의하면 인적자원관리(HRM:Human Resources Management)는 

조직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의 목표 달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게 하여 조직

의 발전과 개인의 안정 및 발정도 함께 달성하게 하는 조직의 철학과 그 철학을 

실현하는 제도와 기법 체계이다(백정숙, 1999:8). 이 정의에 의하면 인적자원관리

는 조직의 목표에 조직구성원이 부합하도록 하는 인력에 관한 일련의 제도 및 기

술 체계를 의미한다. 한편 황성원ㆍ김형성(2010)은 조직에서 목표달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인재를 확보하고,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전 

과정‘이다(황성원ㆍ김형성, 2010:4) 즉 인력을 조달하고 유지하고 개발하고 활용하

는 인사관리의 전 과정이 인력자원관리에 포함된다. Beaumont(1993 )도한 인적자

원관리를 조직의 성장 발전을 위해 수행하는 종업원의 훈련개발, 의사소통 및 동

기부여, 인적자원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인적자원관리의 구성요소로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창출을 위해서는 인사시스템의 효과적 운영과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성과창출을 위한 인사시스템은 시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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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함께 반복적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에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능력에 대한 척도가 공무원의 역량이라고 

볼 수 있다. 

성과창출이 가능한 인사시스템의 필요성은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이 활용하고 

있는 관리기법의 도입을 통한 창의성,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장원

리에서 전제되어 출발한다. 성과창출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비용편익 분석이 불가능한 분야로서 인식되어 왔으나, 신공공관리기법이 공공부

문에 도입되면서 시장원리에 의한 행정의 관리기법이 변화하고 행정절차와 결과

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게 되었다.

영국을 비롯한 선진 국가에서 신공공관리이론(new public management)이 제기

되었으며, 이는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에 비해 생산성이 낮다는 비판에서 공공부문

의 민간기업의 관리기법을 도입하자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세계화의 빠른 진전은 

국가 간의 경쟁력도 개별 국가의 생산성, 특히 공공부문의 생산성이 경제적, 사회

적 발전의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성과창출형 지방공무원의 

생산성도 국가 경쟁력의 척도로서 표출되면서 성과창출형 인사시스템에 대한 새

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어진다.

신공공관리이론은 후드(C. Hood)에 의해서 처음 제기되었으며, 1970-1980년대 

영･미 정부개혁의 모토로 등장하면서 시장원리에 의한 공공부문의 성과와 실적을 

중시하는 공공관리기법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고어(A. Gore) 부통령이 국가성과

평가위원회(National Performance Reviews) 보고서에 신공공관리기법을 주장하면

서 국제적 흐름으로 확산되었다. 

성과주의 인사관리시스템과 신공공관리이론은 시장원리에 의한 공공부문의 성

과와 세계화의 진전 속에서 국가의 경쟁력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이라는 점

에서 이론적 배경을 같이하고 있다. 영연방 국가에서 발전된 신관리주의는 신우파

적 사고에 기초하면서, 시장적 개인주의 (market individualismus)가 내재된 기업모

형을 공공부문의 핵심적 가치에 이식시키거나 이와 일치시키려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Self, 1993: 1-20; Mascarenhas, 1993:320-321; Hood, 1995:129; 김태룡, 2007:375).

영국의 신관리주의 기법을 따르기도 하지만, 정부의 기업적 관리기법인 교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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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를 중시하는 기법이 도입되면서 조직관리의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을 달성하

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전통적인 행정이론은 안정성, 규칙 그리고 법에 대한 대응성을 강조하고 있지

만, 신공공관리기법은 변화 분권화, 고객에 대한 반응성, 성과 그리고 지출보다는 

수익을 강조하고 있다(김영기외, 2007: 59). 신공공관리는 시장주의적 경쟁원리, 

시민에 대한 대응성 강화를 위한 고객위주의 행정, 정부활동의 투입이나 과정을 

강조하기보다는 성과에 초점을 두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 공공행정에서 

고객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신공공관리이론은 그 타당성이 증대되었다고 볼 수 있

다. 이러한 행정관리기법은 행정의 전문성, 효율성, 개방성, 경쟁력이 요구되고 평

가되는 시점에 있다. 

공공행정의 민주성은 또 다른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민주성의 확보는 

공공행정에서 형평성이 전제가 되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정의 이념은 이러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외부인적자원활용을 통한 인사관리 시스템을 분석하기 위한 기본원리에는 시

장지향성, 고객지향성, 서비스지향성, 목표지향성, 성과지향성, 공정성이 있다. 

가. 시장지향성

행정행위가 정치적 부분과 경영적 부분이 구분되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

으며, 이에 따른 행정의 재구조화가 요구되었다. 비교적 경영적 성격이 강한 행정

행위의 경우 신공공관리의 가장 핵심적인 지도원리인 시장주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대개의 행정서비스의 경우 편익을 향유하는 자와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활동에 소요되는 자원의 배분이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

하고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정부활동의 비효율성에 대한 처방으로 시장

메커니즘을 들 수 있다. 독점과 비효율로 문제되는 정부영역에 자유경쟁원리의 

시장메커니즘이 적용된 현실의 예로는 규제완화, 민영화, 민간위탁 등을 들 수 있다.

정부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는 정부에 의한 공급자 중심으로 일방적 형식으로 

이루어져왔다. 정부의 행정서비스는 편익을 누리는 주체와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

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신공공관리론의 시장주의는 거시적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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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복지비를 축소하여, 정부예산을 축소하고, 기업은 감소된 지출로 새로운 투자

를 촉진하여 경기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정부 규제의 완화를 전제로 시장기능을 

강화하는 현상으로 표출되었다. 미시적 관점에서는 정부업무나 공기업을 민영화

하거나 행정 서비스 공급을 민간위탁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공공부문에서 시장주

의의 개념은 사회민주주의 국가(social Demokratie Staat) 개념이 강한 서구 유럽국

가에서 특히 관심과 호응을 얻게 되었다.  

나. 고객지향성

신공공관리이론에서 민간관리기법의 도입은 공공부문에서도 민간기업의 고객

에 대한 개념이 도입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그 

동안 우리나라 행정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었다. 관료중심적이고 통제지향적인 행

정으로 인해 행정서비스의 소비자인 시민은 뒷전이었기 때문에 고객지향성은 우

리나라 행정개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고객지향성은 고객, 즉 시민의 행정서비스 요구에 대한 대응성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공공부문의 고객, 소비자인 시민의 요구에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대응하는가의 문제가 고객지향성의 핵심이 된다.

1990년대 이후 선진국가의 정부혁신에서 고객지향적 행정의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의 권력 위임자로서의 국민에서 서비스의 대상으로 고객, 고

용주로서 국민의 개념이 도입되게 되었다. 고객의 입장과 시각에 바탕으로 행정서

비스의 선택, 행정서비스 구매자로서 주민, 또한 고객에 의한 평가가 고객지향성

을 제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1). 

다. 서비스지향성

고객인 주민이 지방정부로부터 고용자로서 생산품을 요구하게 된다. 주민이 요

1) 이러한 의미는 독일의 경우, Customorientierte Verwaltung, Serviceorientierte Verwaltung, Buergernahe 
Verwaltung, 등의 용어로 제안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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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산출물을 요구하게 된다. 지방정부가 고객에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는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양과 품질을 요구하게 된다.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긍지는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품질을 상승시킬 수 있는 사기가 되고 있다. 

라. 목표지향성

막스 베버는 리더쉽의 가장 큰 덕목을 신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신념은 공직자

의 근무행태이기도 하지만, 공직자의 자기발전을 위한 목표이며, 조직의 목표이기

도 하다. 신공공관리 기법에서 목표지향성은 성과창출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척도이다. 인사시스템에서 목표지향성

은 조직인의 역량을 결집하여 정책목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

이다. Peter Drucker는 목표관리제를 조직 전체의 목표달성을 위해 각 직무를 지휘

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조직인으로서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

기 위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성과창출을 위한 인사시스템에서 공직자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것

이 성과달성으로 평가되어지고 있다. 공직사회에서 목표관리가 성과측정의 방식

으로 활용되어왔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목표관리, BSC, 또는 변형된 지방자

치단체의 상황에 맞는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목표의 설정은 평가를 위한 조건

이기도 하지만 공직자의 근무 성과를 효율화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마. 성과지향성

신공공관리에서 강조하는 성과주의는 설정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종래의 투입지향적 평가를 지양하고 산출지향적 평가를 중시하

고자 한다.

성과중심 인사제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사명을 얼마나 잘 달성하는가

에 대한 평가는 의도한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는가에 대한 평가이다. 지방자치단

체의 사명 또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달성해 나타날 성과를 확보할 수 있다면 

내부통제를 위한 각종 예산, 인사상의 규제를 완화해도 큰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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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OECD는 개혁의 수단으로 정부업무 성과측정의 의의를 첫째, 경제성, 생산성, 

실효성 및 서비스 품질을 향사시키고, 둘째, 고위관리자, 의회, 감사기관들의 통제

를 증대시키며, 셋째, 정확하고 계량화된 성과정보를 예산과정에 반영시킬 수 있

도록 하고 넷째, 공무원들에게 성과향상의 유인을 부여하는 것 등을 제시하고 있

다. (OECD, 1996)

고객지향적 행정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신공공관리이론은 현재 많이 논의되

고 있는 거버넌스 이론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양이론은 공공부문

의 문제해결 방식이 사기업부문에서 추진하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공공 서비스의 능률성에 대한 분야에서는 경쟁 개념의 도입을 통한 고객의 반응성

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 유사하며, 양이론의 차이점은 거버넌스 이론이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신공공관리이론은 결과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바. 공정성

우리나라에서 커다란 담론으로 등장한 것이 공정한 사회이다. 공정한 사회를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회”

가 곧 공정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의 채용이나 보직임용과정에서 공정성

을 확보할 수 있을 때, 외부인적자원 활용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사시스템에서 공정성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기관 또는 공무원이 주

민에게 균일한 서비스를 동일한 품질로 제공해야 한다는 공정성과 공직 인사시스

템의 공정성이다. 정책의 형성이나 집행과정에서 공무원은 지역, 세대, 계층, 이념

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하고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  

외부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인사관리의 공정성은 성과창출을 위한 지방자치단

체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채용대상 지정, 선발절차, 

보직임용, 평가 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한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된다. 인사시스템에

서 공정성의 상실은 지방정부의 정당성을 훼손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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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외부인적자원 활용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

으며, 필요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외부 인적자원 임용제도를 통하여 필요한 우수한 인재

를 다양한 채용제도를 통하여 임용할 수 있다. 외부 인적자원 제도는 지방자치단

체의 조직 내・외에서  광범위한 인재를 대상으로 가장 적합한 인재를 임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일정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공무원

인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 내에서 보직을 임용하고 인적자원을 활용한다

는 점에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둘째, 조직의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며, 조직의 침체화를 예방할 수 있다. 외부 

인적자원 제도는 외부에서 일정 직위에 임용함으로 조직의 새로운 정보와 지식, 

공직의 새로운 가치관을 유입하여 조직의 새로운 문화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적합한 인재의 임용으로 교육훈련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넷째, 재직자들의 자기계발에 기여한다. 외부임용 확대는 행정의 경쟁력을 촉진

시켜 공직 분위기를 쇄신하고 재직 공무원의 자기발전을 촉진시키며 무능하거나 

무사안일한 공무원들의 조기퇴직도 유도할 수 있다. 

다섯째, 지방행정에 대한 민주통제를 실현할 수 있다. 외부 인적자원 제도는 

직무의 성격상 대부분 3년 임기로 임용되므로 계약직 공무원은 장기적으로・수시

로 업무수행 실적을 평가하여 성과결과를 토대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장할 수 

있어 행정에 대한 민중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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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원 현원

계 지방 국가
계 지방 국가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계 287,961 287,879 82 284,355 87,239 284,273 87,238 82 1

시

・
도

소계 84,111 84,029 82 84,179 14,149 84,097 14,148 82 1

특별시 16,650 16,645 5 16,852 3,360 16,847 3,360 5

광역시 27,643 27,621 22 27,843 5,043 27,821 5,043 22

도 39,818 39,763 55 39,484 5,746 39,429 5,745 55 1

시
・
군
・
구

소계 155,820 155,820 153,838 53,740 153,838 53,740

시 71,543 71,543 70,827 23,361 70,827 23,361

군 36,426 36,426 36,061 11,891 36,061 11,891

자치구 47,851 47,851 46,950 18,488 46,950 18,488

제1절 지방자치단체 인적자원 운영 현황

지방공무원법이 분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 공무원, 특수경력직에

속한 정무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현황은 아래와 같다. 아래 표와 

같이 계급제 직업공무원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외부 인적자원이 개방

형 제도 속에서 임용되어지는 비율이 매우 낮다. 28만명에 이르는 지방공무원의 

다양한 직위를 통한 전문성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전체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287,961명이며, 그 중 지방직 287,879명, 국가직 82명

이다. 현원은 총 284,355명이며, 여성은 87,239명이다. 

<표 3-1> 기관별 정ㆍ현원

제3장 지방자치단체 외부 인적자원
활용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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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원 현원

계 지방 국가
계 지방 국가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읍
・
면
・
동

소계 48,030 48,030 46,338 19,350 46,338 19,350

읍 55,479 55,479 55,236 1,904 55,236 1,904

면 17,724 17,724 17,037 5,391 17,037 5,391

동 24,827 24,827 24,065 12,055 24,065 12,055

출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2012

2012년도 신규 임용 유형별  표는 아래 표와 같다. 신규임용이 공채, 특별임용, 

특채로 구분되어지며,  직류에는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별임용에는 변호사, 의사 등 특수한 자격증을 갖춘 인력이 특별임용의 조건이 

되고 있으며, 특별한 경력을 갖춘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다. 일반직 임용시험이 선

발할 수 없는 전문 인력을 별도의 선발과정을 거쳐 채용하는 방식이 특별임용이

다. 일반직 신규임용과 특별임용의 요건별 표는 아래와 같다. 

신규임용에서 다양한 전문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충원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자치권 신장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와 이로 인한 정실인사가 이루어질 개연성을 가진다는 이견이 대립하

고 있다.

<표 3-2> 2012년도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현황

구분 계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계 14,368 12,566 354 189 1,259

공개경쟁임용 7,469 7,412 57

경력경쟁임용 5,451 5,154 297

특수경력직임용 1,448 189 1,259
 

출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2012

지방자치단체 계약직 공무원은 아래표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계약에 의해 

임용되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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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무 분 야 현 원 직 무 분 야 현 원

계 2,018
판독・번역사 19

공과금행정인력 25

1. 비서 252 의전인력 8

시도지사 비서 25 홍보연구원 34

시장・군수・구청장비서 165 제도(챠트)원

의회비서 49 촬영 및 기록인력 50

기타 비서인력 13 자료통계조사 관리원 23

2. 가정복지분야 61 전산인력 6

가정복지국・과・계장급 1 공기업요원 39

부녀과・계장급 1 공해・환경관리원 1

사업소장 2 재난・물품관리원 7

아동복지지도원 10 여론모니터인력 2

사업소 과・계장급 1 기타 행정사무보조분야 36

사회복지전문인력 5 8. 학예・문화・예술분야 125

부녀봉사관 1 문화재관리 전문인력 41

상담분야 11 국악원장 1

교관요원 10 문화재관리원 20

기타 가정복지분야 19 도서관 관리운영인력 2

3. 의약분야 42 학예(민속)연구원 9

결핵관리원 11 자연학습교사

나병관리원 4 예술진흥인력 7

약사감시원 1 교재 등 편찬 발간원 10

기타 의약분야 26 기타 학예・문화・예술분야 35

4. 보사분야 521 9. 민방공분야 120

사회복지지도원 민방위국장 2

보건진료원 362 비상대비인력 9

위생관리원 113 비상대책과장 1

식품영양관리 36 화생방인력 92

기타 보사분야 10 예비군대장 10

<표 3-3> 직무분야별 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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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무 분 야 현 원 직 무 분 야 현 원

5. 시설관리분야 84 기타 민방공분야 6

청사건물유지관리 10. 기타 203

교통시설관리 7 직업훈련교사・교육 31

무대관리(VTR・조명등) 29 생활관사감 1

국공립공원관리 5 체육교사・교관 31

시설물관리 화장장관리

전적(유적)지관리 위험물 취급요원 4

기타 시설관리분야 43 상하수도관리 4

6. 지역개발분야 137 홍보(안내)요원 8

조경전문요원 8 청소년 지도교육 18

개발행정요원 1 체육・레크레이션인력 16

농기계교육 118 기타 90

관광인력 5 11. 의회분야 179

기타 지역개발분야 5 의회전문인력 69

7. 행정사무보조분야 275 의회근무인력 110

통역인력 25 12. 별정+일반 복수 정원 19

출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2012

개방형 직위 공무원 제도와 계약직 공무원제도가 계약 기간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 직위별 개방형 임용과 계약직공무원의 규모와 직무의 종류는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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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개방형 계약직

소계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소계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 마등급

전
임

시
간
제

전
임

시
간
제

전
임

시
간
제

전
임

시
간
제

전
임

시
간
제

전
임

시
간
제

계 4,222 174 5 5 17 79 67 1 4,048 2,870 598 63 729 61 1,161 138 967 269 593 2,339

기

관

별

특별시 762 32 8 14 10 730 520 137 7 160 6 196 16 173 42 64 449

광역시 501 30 2 1 2 24 1 471 142 79 6 137 2 156 14 88 16 11 104

도 656 57 3 7 26 21 599 57 101 14 164 7 237 7 70 11 27 18

시 882 22 4 6 12 860 699 66 32 108 23 298 59 241 100 147 485

군 358 1 1 357 90 12 2 29 5 103 10 120 31 93 42

자치구 1,045 32 8 23 1 1,013 1,165 203 2 131 18 171 32 275 62 233 1,051

읍 1 1 12 1 1 11

면 5 5 22 1 5 21

동 12 12 163 5 12 158

계 4,222 174 5 5 17 79 67 1 4,048 2,870 598 63 729 61 1,161 138 967 269 593 2,339

직

무 

분 

야 

별

보

건

의

료

의사 460 15 3 10 2 445 4 321 2 123 2 1

약사 9 9 5 3 1

간호사 69 69 11 1 2 15 3 19 6 34

조산사

기타 264 4 4 260 199 2 1 10 3 37 8 99 37 112 150

도

시

교

통

환

경

교통방

송인력
144 1 1 143 6 21 30 30 40 22 6

교통문

제연구
251 4 2 2 247 6 8 40 1 121 4 66 1 12

도시계획 193 8 1 1 1 2 3 185 6 23 1 54 1 75 3 31 1 2

수계계획 6 6 2 2 2

조경관리 28 28 1 1 3 12 9 3 1

기타 73 73 87 1 3 10 4 39 3 16 8 7 69

문

화

교

육

예

술

문화재

감상
63 2 1 1 61 3 8 19 25 6

시립미술관

운영
68 10 2 6 2 58 9 8 23 15 3

시사편찬 46 46 5 3 2 10 11 2 18 4 1

시정연구 38 2 2 36 2 30 3 1

공연기획 155 2 2 153 20 9 20 57 4 53 6 14 10

관광(통역)

안내
50 50 20 2 10 1 24 6 11 1 3 12

<표 3-4> 개방형 및 계약직 공무원 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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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개방형 계약직

소계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소계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 마등급

전
임

시
간
제

전
임

시
간
제

전
임

시
간
제

전
임

시
간
제

전
임

시
간
제

전
임

시
간
제

자연학습

원교관
10 10 3 4 2 6 1

직업훈련 22 22 3 2 8 1 10 1 1 1 1

기타 322 9 3 6 313 175 11 2 28 7 111 33 103 51 60 82

시

설

장

비

관

리

동식물

사육관리
79 2 1 1 77 11 1 1 6 15 3 19 7 36

헬기조정

(정비)
16 16 13 3

전기보일

러관리
4 4 2 1 1

수질관리 36 1 1 35 2 6 12 14 3 2

기타 83 83 12 2 15 21 24 8 21 4

비서인력 105 1 1 104 6 16 14 1 23 16 35 5

보좌인력 35 2 2 33 22 17 16 9 1 6 6

정보화분야 129 6 1 2 3 123 40 5 1 25 1 36 2 48 6 9 30

국제업무분야 151 4 1 3 147 6 20 32 58 2 32 1 5 3

단속요원 11 11 1,430 2 1 8 9 1,421

상담요원 41 41 138 6 9 2 20 6 4 11 8 113

모니터

홍보요원
258 4 2 2 254 52 13 8 47 6 83 3 79 19 32 16

기타 1,003 97 4 4 5 36 47 1 906 605 91 20 163 29 292 53 215 90 145 413

출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2012

제2절 지방자치단체 개방형・공모직위 운영현황

2013년 7월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방형직위를 대상 직위 총수 23,437개 직위 

중 총 311개(1.3%, 광역 197개, 기초 114개) 직위를 지정･운영 중이다. 계급별로는 

3급 이상이 15.4%(48개 직위)를 차지하면서 다소 감소한 반면, 4급과 5급 지정 직

위수가 84.6%(263개 직위)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공공감사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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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시행으로 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ㆍ임용하면서 해당 직

위인 4급, 5급이 크게 증가한데 기인한다.

연 도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2012. 6 291 6 7 34 119 125 -

2013. 6 311 9 5 34 132 131 -

증가율(%) 6.9 50 28.6 0 10.9 4.8 -

<표 3-5> 개방형직위 대상 직위 지정ㆍ운영

출처：안전행정부 내부 자료

가. 개방형직위 지정 현황

 광역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대상은 총 직위수 3,763개 직위 중에서 197개 직위

(5.2%)가 지정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 중 10% 범위 내를 유지하고 있다.

시ㆍ도 국장급(1~3호) 과장급(4호) 계장급(5호)

지정대상 지정현황 지정대상 지정현황 지정대상 지정현황 지정대상 지정현황

3,763 197 242 43 1,287 113 2,234 41

<표 3-6> 개방형 지정 대상

출처：안전행정부 내부 자료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위지정 계급은 통상 분야에서 주로 고위직이 지정되고, 시

정일반 분야에서는 4급, 5급 등 전 직급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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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분야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계 311 100 9 5 34 132 131

통 상 25 8.0 5 0 3 11 6

보건의료 43 13.8 0 0 14 26 3

문화ㆍ예술ㆍ관광 31 10.0 1 0 2 23 5

여성ㆍ복지 3 1.0 0 0 0 3 0

지방의회 43 13.8 0 0 0 19 24

교 통 5 1.6 0 0 3 2 0

농림수산 4 1.3 0 0 0 2 2

도시계획 10 3.2 0 0 0 4 6

지식정보화 13 4.2 0 0 1 6 6

홍 보 14 4.5 0 0 3 6 5

시정일반 120 38.6 3 5 8 30 74

<표 3-7> 개방형 지정 분야

출처：안전행정부 내부 자료

기초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대상은 총직위수 19,674개 직위 중에서 114개 직위

(0.6%)가 지정되어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시ㆍ군ㆍ구 국장급(1~4호) 과장급(5호) 계장급(6호)

지정대상 지정현황 지정대상 지정현황 지정대상 지정현황 지정대상 지정현황

19,674 114 774 25 9,706 89 9,194 0

<표 3-8> 개방형 지정 급수

출처：안전행정부 내부 자료

나. 개방형직위 임용 현황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311개 직위 중 92.3%인 287개 직위를 임용 하였으며, 2012

년 83.2% 대비하여 9.1% 상승하였음. 공직내부 55.4%, 공직외부 44.6%로 공무원 

임용비율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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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총직위수 미임용
직위수

임  용
직위수 민간인 공무원

2011. 6 262 46 216 72 144

2012. 6 291 49 242 93 149

2013. 6 311 24 287 128 159

<표 3-9> 개방형직위 임용 현황

출처：안전행정부 내부 자료

자치단체별(시ㆍ군ㆍ구 포함) 임용 현황은 강원, 경기, 경북, 광주,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전남 등 9개 시ㆍ도는 개방형직위를 100% 임용한 반면, 세종은 아직 

임용자가 없다.

계

시ㆍ도별 임용비율

50%미만 50%~
60%미만

60%~
70%미만

70%~
80%미만

80%~90
%미만

90%~
99%이하 100%

17개시 ㆍ 도 1 0 1 1 4 1 9

해당 시ㆍ도 세종 - 충북 충남
경남, 대구, 
인천, 전북

제주

강원, 경기, 
경북, 광주,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전남

<표 3-10> 시ㆍ도별 임용비율

출처：안전행정부 내부 자료

개방형직위 임용자 287명 중 출신별 임용 현황은 공무원 출신이 159명(55.4%), 

민간인 출신이 128(44.6%)로 공직외부 충원률이 높다.

직위지정
임용현황

계 (%) 민간인 출신 (%) 공무원 출신 (%)

311 287 92.3 128 44.6 159 55.4

<표 3-11> 출신별 임용현황

출처：안전행정부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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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급 및 5급 이하 등 전 계급에 걸쳐 민간인 출신이 고른 분포를 나타낸다.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이하

민간인 공무원 민간인 공무원 민간인 공무원 민간인 공무원 민간인 공무원

계 4 4 4 1 8 24 63 54 49 76

<표 3-12> 급수에 따른 출신별 임용현황

  

출처：안전행정부 내부 자료

출신자의 직전 직업은 퇴직공무원, 기업인 순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

서관, 법조인 출신 등은 매우 소수이다. 고위직에는 전직공무원이 대다수를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퇴직 후 승진인사를 시행한 것이 해석되어지며, 또한 

중앙부처의 공무원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고위직으로 보임한 결과로 추정된다. 

구  분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계 270 7 5 29 114 115

민

간

인

출

신

소 계 118 4 4 7 62 41

교  수 13 - 1 - 6 6

기업인 17 1 - 2 8 6

법조인 4 - - - 2 2

비서관 등 1 - - - 1 -

언론인 8 - - 1 4 3

연구원 11 - - - 4 7

의료인 13 - - 1 11 1

NGO 11 - - 2 5 4

퇴직공무원 27 3 2 1 9 12

공공기관 기타 13 - 1 - 12 -

공무원 출신 152 3 1 22 52 74

<표 3-13> 출신자의 직전 직업

 

출처：안전행정부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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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광역자치단체의 분야별 임용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연 도 계 통상
보건
의료

문화
예술
관광

여성
복지

지방
의회

교
통

농림
수산

도시
계획

지식
정보화

홍보
시정
일반

지정 197 21 19 28 3 43 5 3 8 12 11 44

임용 178 18 16 26 3 40 5 3 7 9 11 40

비율(%) 90.4 85.7 84.2 92.9 100 93.0 100 100 87.5 75.0 100 90.9

<표 3-14> 광역자치단체의 분야별 임용 현황

출처：안전행정부 내부 자료

2011년 대비 직무분야별 임용률은 전 분야에 걸쳐 두루 증가하였고,  지방의회 

분야에서는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여성복지ㆍ교통 분야는 3년 연속 100% 임용률 

유지하였다.

연 도 계 통상
보건
의료

문화
예술
관광

여성
복지

지방
의회

교통
농림
수산

도시
계획

지식
정보화

홍보
시정
일반

2012.6월 83.2 81.2 83.8 84.6 100 100 100 33.3 75.0 50.0 66.7 85.8

2013.6월 90.4 85.7 84.2 92.9 100 93.0 100 100 87.5 75.0 100 90.9

증감률(%) 7.2 4.5 0.4 8.3 - -7.0 - 66.7 12.5 25.0 33.3 5.1

<표 3-15> 광역자치단체의 분야별 임용현황 비율

출처：안전행정부 내부 자료

｢공감법｣에 따라 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장 개방형직위 임용 현황은 시ㆍ도(제주 

제외, 17개) 및 인구 30만 이상 시ㆍ군ㆍ구(63개)에는 감사관을 개방형직위로 임용

토록 하고 있으나, 변호사ㆍ회계사 등 외부 민간전문가 출신은 16명에 불과한 실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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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상 임용단체수
감사기구장의 출신

비  고공무원 민간인

계 광역 기초 계 광역 기초 계 광역 기초 계 광역 기초

91 16 75 88 15 73 72 13 59 16 2 14

<표 3-16> 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장 개방형직위 임용 현황

출처：안전행정부 내부 자료

전ㆍ현직 공무원 출신의 개방형 감사관 임용은 77명으로 감사원 출신이 10명

(13%), 소속공무원 출신이 55명(71.4%)으로 분포되어 있다.

구분 계
현직 공무원 퇴직 공무원

소계 내부 감사원 행안부 기타 소계 내부 감사원 경찰 기타

계 77 72 55 10 1 6 5 2 - - 3

2급 1 1 - 1 - - - - - - -

3급 3 3 1 1 1 - - - - - -

4급 8 8 6 2 - - - - - - -

5급 65 60 48 6 - 6 5 2 - - 3

<표 3-17> 개방형 감사관 임용

출처：안전행정부 내부 자료

계급제 하에서 신규임용은 5급, 7급, 9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공개경쟁 시험에 

의해 임용하는 방식이며,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특별임용의 경

우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따라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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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지방자치단체 외부 인적자원 활용의 한계

현황분석결과 개방형・공모직위제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행정 업무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저해한다는 의견도 있다. 외부 인적자원 활용 제도에서 외부 전문가가 

임용될 경우 하급자들의 통솔이 어렵고 외부 전문가가 조직의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계약기간동안 직무를 수행하고 현업으로 복귀한다는 의미에서 조직원의 실천

적 행동 또는 정책의 지속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 계약기간

내의 정책수립과 집행이 완결성을 확고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충원 시 능력 있는 전문가보다는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하여 임용되어 질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지고, 선출된 자치단체장에 의해 임

명되어지고 있어, 선거 기여도에 따른 엽관제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 현재 지방자

치단체에서 실제적으로 계약직 공무원의 대표적 폐해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외부 인적자원 활용 제도는 계약에 의한 한시적 임용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빈번한 교체는 행정의 책임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직은 

장기적 측면보다는 단기적이고・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할 가능성이 있다. 

외부 인적자원 활용 제도는 직업 공무원제를 근간으로 하는 공무원들의 안정된 

고용관계가 흔들어 하급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 현재 계급제의 정

치적 중립 의무는 정년을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직위에 대한 유연성과 효율성의 강조는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보다는 정치적 실

적을 강조하고 업무의 성과를 시장원리에 기대는 듯 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개방형・공모직위를 지정하는 데,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

고 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지정대상 4,040직위 중 180개만을 지정하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공직을 개방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더 적극적으로 직위지정이 필요하지만, 대상직위 7,933직위 

중 111개만을 지정하고 있다. 일정한 지역단위 내에서 거의 지방자치단체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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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넘는 보직순환이나 전보, 인사교류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 지정할 필요가 상존하고 있다. 

직위지정이 이루어져있는 경우에도 임용절차를 거쳐 임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도 많이 있다.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291개 직위 중에서 현재 242개 직위에 임용을 

하였으며 83.2%에 해당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용절차를 빨리 추진할 필요

가 있다.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방형직위제도가 민간분야의 전문가를 충원하는 것 

보다는 공무원출신을 퇴직 후 임용하는 제도의 실제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임용된 242개 직위 중 민간인 출신이 149명으로 61.6%에 해당된다. 공직에서 

취득한 경험이나 지식보다는 외부에서 실제적 업무를 수행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획득한 경험을 공직사회에 제공하여 공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

도의 본래목적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개방형직위의 지정에

서 공보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 박물관업무 또는 문화예술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소의 장, 정보・통신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 또는 과장, 국제교류・통상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 또는 과장에 

대한 분야를 확대・조정할 필요가 있다.

 개방형 임용을 위해서는 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선발 

시험 위원회의 2분의 1이상은 대략 교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개방형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5년의 범위에서 정하되 최소 2년 이상은 계약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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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분석틀

지방자치단체의 외부인적자원 활용의 의한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의 분석틀은 아래 그림과 같이 구성하였다. 연구의 환경적 요인으로는 제도적 

환경, 성과제고 요인, 인사권의 분권 정도를 요소로 설정하였다.

 외부인적자원 활용의 평가기준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

문성과 효율성, 그리고 지방3.0에서 제기하고 있는 개방성과 경쟁력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개방형임용에서 제시하고 있는 절차 직위지정, 직위공모, 시험, 직무환경을 정

책대안 제시의 과정으로 분류하였다. 즉 수요예측, 선발방식, 임용시험, 근무환경

으로 단계화하여 정책대안을 세시하고 자 한다. 

<그림 3-1> 연구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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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미국

1. 일반론

미국 연방정부는 매년 약30만 명의 신규 공무원을 임용한다. 이중 약 5-6만 명이 

풀타임 공무원이다. 클린턴행정부 이전까지는 인사관리처(OPM)가 중앙집권식 인

사관리방식을 운영하여왔으나, 1993년 정부혁신처(NPR)가 들어서면서 인사관리

의 분권화와 권한위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각 연방기관이 자율적으로 

인사관리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많은 경쟁직 공무원들에 대

해 각 부처가 임용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부처실정에 맞는 인사를 단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재는 인사관리처(OPM) 대신 각 부처에 신설된 위임된 공무원선발시

험관리부서(DEU: Delegated Examining Units)가 인사임용을 하고 있다.

2. 시험의 실시

현재 연방정부기관 전체에 약 650여개의 DEU가 있으며, 이 부서는 각 부처의 

실정에 따라 각각 그 운영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동 기관들이 행하는 일은 

인터넷이나 신문, 기타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 공석에 대한 공고를 내고, 응시자

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응시자에 대한 평가는 필기시험을 주된 수단으로 사

용하며, 자체교육과 경력을 위주로 선발기준을 정하는 경우도 있다. OPM은 DEU

가 자체적으로 인력임용을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다.

제4장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외부
인적자원 임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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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용방법

가. 경쟁직 공무원의 임용

특정 직위에 공석이 생기면 공석공고를 통하여 일반인에 대한 공고를 통해 적합

자를 찾거나, 당해 기관 내부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임용하거나, 또한 이 둘을 혼용

하는 것이 일반적 형태이다. 공직외부로부터 공개경쟁을 허용하는 직위의 경우 

USAJOBS에 공석공고를 내야하며, USAJOBS은 연방, 주,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의 취업공고를 광범위하게 취급하고 있다.

지원서가 해당기관에 도착하면, 주로 시험을 통해 선발하게 되는데, 이 외에도 

일부 연방기관에서는 자체 개발한 필기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경우도 있다.

임용은 반드시 필기시험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학재학시의 성적으로 

선발할 수도 있고,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은 지원자들의 지식, 기술, 능력 등을 평가

하기 위하여 교육정도와 경력 등을 평가하여 선발한다. 이는 필기시험에 비해 시

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평가결과에 있어서는 더 정확하다는 평이 

있다. 최근에는 상시 공석을 지원자들의 명부를 통해 임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

는 필기시험,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 외에 시범프로젝트로서 그룹별 임용서열제를 

실시하여 임용할 수도 있다.

나.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별정직 공무원은 공개경쟁 없이 적합한 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주로 별정직 기

관에서 사용하는 임용방식이다. 별정직기관으로는 중앙정보국, 연방경찰청, 국방

정보국, 감사원, 국제개발기구, 핵규제위원회, 우편물등급심의위원회, 우정사업본

부, 재향군인위원회 등이 있다. 이 같은 별정직기관 외에 일반 부처에서도 별정직 

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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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뉴욕시의 특수경력직 임용

뉴욕시는 인구가 8,214,426명이며, 면적이 1214㎢로서 맨해튼ㆍ브롱크스ㆍ브루

클린ㆍ퀸스 및 스태튼섬의 5개구(boroughs)로 이루어져 있다.

시의회(city council)는 5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 뉴욕시의 공무원임용은 필시 시험을 실시하지 않음으로 모든 직위에 

대한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들의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장의 입김이나 영향력이(고위직의 경우) 있을 수 있지만, 공개경쟁에 

의한 임용방식으로 불공정에 대한 이견은 없다.

새로운 직위를 개설하는 경우 시장은 기본적으로 모든 필요한 영역에서 새로운 

포지션을 만들 수 있게 되어 있다.

뉴욕시의 경우, 뉴욕시장이 선거에 당선된 후 이른바 특별임용 방식으로 부시장

(Deputy Mayor)을 임용하는데 그 권한과 숫자와 임기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하며 

따로 법에 정하고 있지 않다. 현재 뉴욕 같은 큰 시에서는 7명의 부시장을 정책영

역별로 두고 있고 이들은 세부 정책영역과 관련된 부서(department)들을 감독하고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면서 시장에게 직접 보고한다.

시장을 견제하는 장치는 뉴욕주의 주지사가 시장이 고소되면 시장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또한 시장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공청회 등 

적법절차를 거쳐 30일이내의 직무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음으로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선거후 당선된 시장은 개인적으로 비서진을 임명할 수 없으며, 보좌직 또는 비

서직에 대해서는 부시장이 대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시장은 시장과 임기를 같이하며, 시장이 퇴임하는 경우 동반퇴임 한다.

부시장에 대한 인원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시장이 행정조직의 규모를 고려하

여 선임한다.

부시장 특별한 선임절차를 Charter에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시장의 지명에

의해 선임된다.



38 지방자치단체 외부 인적자원 활용 방안

5. 맨해튼(자치구)의 경우

자치구인 맨해튼 역시 Borough President(구청장)를 선거로 선출하며, 이때 

Bourough President는 필요한 경우에 한명의 비서와 몇 명의 부하직원들을 임명할 

수 있지만 역시 그 수는 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자치구 위원회(Borough 

Board)에서 (자치구 의원들과 자치구청장 등으로 구성된) 모든 견제와 통제를 받

게 되어 있다.

또한 시장에 대한 견제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뉴욕주의 주지사가 자치구의 장이 

고소되면 장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자치구의 장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공청회 등 적법절차를 거쳐 30일 이내의 직무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

는 법적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구청장은 선거에 당선된 후 비서진을 임명하지 않으며, 비서진은 부시장들이 

대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시장은 구청장과 임기를 같이하며, 시장이 퇴임하는 경우 동반 퇴임한다.

부시장에 대한 인원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구청장이 행정조직의 규모를 고려

하여 선임한다.

부시장 특별한 선임절차를 Charter에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구청장의 지명

에의해 선임된다.

6. Township 정부의 Mayor의 경우 (Montgomery Township, 

New Jersey)

미국의 Township Level의 정부에서는 우선 시장과 부시장으로 출마하여 선출되

는 것이 아니라 5인의 Township Committee를 지역주민들이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각 정당(공화당과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고 5인의 Committee 멤버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방식이며 일단 5인이 선거를 통해 확정되면 임기 3년의 직으로 수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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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중에서 합의를 통해 시장과 부시장이 추대된다. 이는 County Level의 정부도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장과 부시장의 지위는 우리나라나 City Level의 정부와 같지 않고 모든 것이 

Committee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가며 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공무원은 3년 이내(80%가 1년 단위)의 기간으로 공식적 자리의 80% 이상이 

Committee에 의해 임용된다.

시장이 개인적으로 특별임용하는 직위는 있지만, 이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고 

2-3자리 정도에 한하여 임용할 수 있다.

특별임용의 경우, 직위에 따라 4년의 임기로 임용되는 직위도 있으며, Chief 

Financial Officer나 Tax Assessor의 경우, 임기를 4년으로 제한한다.

Township Committee는 서로 다른 정당 소속이 들어와 공동운영하는 연합정부 

구성방식으로 운영되며, 연합정부의 구성에 따라 정당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

고 있다.

선거에 당선된 후, 시장, 부시장의 비서는 Township Administrator나 Township 

Clerk이 비서직을 수행하며, 이들은 정규직 공무원들로 Township Administrator는 

신분보장을 받고 있다. 정규직으로 시장과 Committe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Township Clerk과 Deputy Township Clerk은 Committee에 의해 임용된다.

Administrator 1인과 2인의 Clerk이 임명되며, 총 3명 정도를 선임한다.

Administrator의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Township Clerk의 경우는 종신이고, 

Deputy Township Clerk은 1년의 임기로 규정하고 있다.

모든 공무원의 임용은 Township Committee에서 선발하고 임용하며, 거의 모든 

공무원이 3년 임기를 넘지 않는다. 3년 이후 재계약방식으로 연장하며,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재임용되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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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영국

1. 일반론

공무원 임용은 기본적으로 인사위원회 임용규정(Civil Service Commissioners` 

Recruitment Code)에 따라 이루어지며, 인사위원회가 감독청이 된다. Grade6 이하 

공무원의 임용기준, 절차, 임용요건의 설정권 등은 각 부처의 장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직위별 직무자격요건이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어서, 특정 직위에 결원이 생길 

때 기관장이 일차적으로 전보, 승진, 신규임용을 결정하게 된다. 그 외의 신규임용

은 연2회 수시모집을 통해 충원된다.

각 부처는 다음의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신규 공무원 임용에 적용된다.

연령：제한 없음

건강：임용 후 최소 5년간 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

성격：최근 공직에서 불명예를 입힌 사실이 없을 것

국적：영국인을 원칙으로 하나 EC회원국의 국민, 비EC회원국 중 영국인과 혼

인한 경우 등에는 예외가 적용되어 임용가능

2. 실적 및 공개경쟁의 원칙

영국에서 취하고 있는 실적주의의 관념은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 실적을 판단하

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실적이 판단되는 특징이다. 실적을 판단할 때 다음 

3가지 점을 고려한다. 첫째, 직무의 성격을 3-5년에 걸쳐 판단한 후 실적을 고려한

다. 둘째, 3-5년간의 임용기간에 걸쳐 실적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실적

평가는 당시 노동시장에서 다른 직업의 인기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용의 기본원칙은 공개경쟁이며, 이 원칙이 준수되기 위한 전제는 첫째,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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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선발절차가 종료 후 1년간 보관한다. 둘째, 공무원인사위원

회는 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무원인사위원회 연보에 게재한다. 

셋째, 인력을 외부기관을 통해 선발하는 경우, 의뢰를 받은 기관은 임용공고문에 

대해 의뢰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뢰를 준 기관은 최종선발과정에 참여한다. 

넷째, 각 부처는 부처별 임용결과에 대한 요약자료를 발간한다.

3. 고위 공무원단 임용

종전의 Grade5이상에 해당되는 약 3,000명가량 되는 공무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다음의 절차를 거쳐 선발한다.

1단계 공개경쟁임용 여부의 결정: 결원 발생 시 정부 내부에서 임용할 것인지, 

공개경쟁을 통해 임용할 것인지를 결정

2단계 공고 및 응시원서의 접수

3단계 서류심사：임용적격기준에 따라 3-4개 그룹으로 분류한 후 최종면접에 

초대할 3-4명의 후보자를 결정

4단계 예비면접：지원자가 많을 경우 1차적으로 12-15명의 후보자를 결정한 

다음, 예비면접을 통해 최종후보자를 선정

5단계 최적격자와 일정기준 이상의 후보자를 결정

6단계 임용

4. 속진임용제

일명 Fast Stream이라는 속진임용제가 있으며, 고위공무원단의 1/3에 약간 못 

미치는 인원이 이를 통해 임용된다. 한국의 고등고시를 통한 인재임용에 비유할 

수 있으며, 발전 가능성이 뛰어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일반 공무원과 다른 

훈련 및 능력개발기회, 조기승진의 기회 등을 제공하는 임용방식이다. 이들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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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후 4-5년간의 훈련과 능력발전과정을 거친다. 대부분 정부정책의 기획, 법안의 

설계 등을 담당한다.

속진임용제의 대상 인력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후보자는 Grade7까

지 조기 승진할 수 있는 능력과 퇴직 전까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오를 수 있는 

발전 잠재력을 가져야 한다. 둘째, 최소 대학졸업성적이 B학점 이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성적을 유지하여야 한다. 행정공무원, 고위 행정공무원 등 이에 상당하는 

계급 재직자로서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에게는 일반 행정, 과학 및 기술 속진 

임용자는 학력요건이 면제된다. 셋째, 유럽직 속진임용지원자는 만33세 미만이어

야 하나 타 직렬에는 연령제한이 없다. 

선발절차는 예비시험과 공무원선발위원회에 의한 심사로 선발되며, 예비심사

는 세 가지(언어능력- 문장구성능력 등; 수리능력- 각종 수치, 도표 등에 대한 이해

력, 숫자감각 등; 분석능력- 논리력, 추리력, 판단력 등) 시험으로 구성된다. 공무원

심사위원회에 의한 심사는 5명을 1개조로 구성하여 3명의 평가자가 이들을 평가

한다. 특징적인 것은 심사위원들도 평가능력 및 태도를 심사받아 평가자로 채택된

다. 가능한 한 여러 그룹에서 다양한 인재를 선발하려고 하는데, 이 때문에 평가자

들도 다양한 집단에서 선발된다.

심사는 2일에 걸쳐 필기 또는 구두시험, 토의, 면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5. 버밍햄시 사례

가. 개요

인구：986,969명 (2006년 기준)

면적：265㎢

런던의 북서쪽 약 160km, 트렌트강ㆍ세번강ㆍ세본강에 둘러싸인 버밍엄고원에 

있다. 영국 제2의 도시이며, 이른바 블랙컨트리(Black Country)의 중심을 이루는 

공업도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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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우에는 속진(速進)임용제를 적용하여 공무원 중 고위직 공무원 직위에 

도달할 수 있을 우수 인재를 선발하여 별도의 훈련 및 능력개발 기회와 조기승진 

기회를 제공한다. 실제 고위공무원단의 1/3에 가까운 인원이 속진임용제를 통하여 

선발한다.

영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을 주민의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원을 중심으로 의회에서 선출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의 

결정을 집행하는 책임자로서 의원내각제(약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인

사권에 대한 시장의 권한이나 영향력이 미약하다.

합동 위원회(Joint Committees)에 대한 참여의 형태는 지속가능한 공동체 전략 

수립의 의무와 복지를 증진시키는 권한은 의회의 지역 리더십의 역할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에, 지방정부법(the Local Government Act 2000)에 따라 경제, 사회, 환

경적 복지를 위해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정들은 지역적 권한들과 

함께 합동위원회의 임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의회는 필요에 따라서, 비-행정적 기

능을 수행하는 합동 협정의 설립을 진행할 수 있다.

특수한 경력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 임용이 필요한 경우, 시의회 전체회의

에서 결정한 직위를 임용 및 임용할 수 있다.

감사 사무원(the Monitoring Officer)의 감독을 받는 임용이 아닐 시에는 행정부 

결정의 소관으로 외부 임용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제3절 일본

1. 일반론

일본에서는 임용의 기본원리로서 실적제가 통용되고 있다. 즉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에 따르면 “직원의 임용은 이 법률 및 인사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람의 수험성적, 근무성적, 그 외의 능력의 실적에 따라 실시한다.”고 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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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제에 따라 신규 공무원을 임용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인사원규칙에 정한 직위

에 대해 인사원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경쟁시험 이외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임용하

는 방법(전형에 의한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2. 전형에 의한 임용

일반 경쟁시험과 달리 후보자가 타 후보자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임용을 지원한 관직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여부를 중심으로 임용하는 방식이다. 

임용 시 평가방법은 경력평정, 실지(實地)시험, 필기시험, 그 밖의 직무능력테스트

에 의한다.

3. 민간교류에 의한 임용

이는 1999년부터 국가와 민간기업간의 인사교류에 관한 법률(관민인사교류법)

에 따라 실시되는 공무원과 민간기업의 인력이 상호교차 교류하는 제도이다. 관민

인사교류법이 시행된 이후 교류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4. 일반직의 임기부 임용

행정의 전문화, 다양화, 국제화에 부응하기 위해 민간인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

이나 경험을 소유한 자를 일정기간 그 전문성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함으로 임용

하는 제도이다. 2000년 11월에 일반직의 임기 첨부직원의 임용 및 급여의 특례에 

관한 법률(임기첨부직원법)이 제정됨으로 실시되었다.

임기부 임용은 다음의 경우에 이루어진다. 첫째,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

을 가진 자를 특정 업무에 투입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이다. 둘째, 전문지식과 경험

을 가진 자를 특정업무에 투입함으로서 그 공무의 능률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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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이다. 셋째,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를 부내에서 조달하기에 어려움

이 있는 경우이다. 넷째, 해당 전문지식이 급속히 발전하는 기술관련 사항이나 이

들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이들 전문가를 활용하는 

필요가 있을 경우이다. 

5. 특수경력직 임용

일본지방자치단체의 외부 인적자원은 부자치단체장 및 임기를 정한 전문가 임

용, 그리고 비상근 직원의 임용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문가 임기제 임용은 지방공공단체의 일반직 임기제직원 임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임용하는 방식으로 공인회계사, 변호사, 시스템엔지니어, 의사, 간호사 

등 전문직에 한하여 임용할 수 있다. 임용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용 

시에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임용할 수 있다. 부지사 및 부시장임용에 대해 

일반적 형태로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임용한다. 의회의 결정으로 승인이 확정되어

지며, 승인절차는 의무적 절차이다.

도도부현의 경우 2-4명의 부자치단체장을 선임하여 보임할 수 있으며, 그 정원

은 조례에 의해 결정된다. 동경도의 경우 부자치단체장이 4인이며, 정부, 행정 등

으로 구분하여 임명한다. 4명의 부자치단체장의 구성은 내부승진 1인, 중앙정부 

1인, 정당ㆍ사회단체 1인, 외부전문가 1인의 형식으로 구성하여 임명한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1인의 부자치단체장을 두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내부승진

에 의한 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일부지방자치단체장이 보좌 인력으로 비서에 대한 특별임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장의 선거공약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위한 목적으로 제안되고 

있다. 국회의원의 경우 1명을 특별임용하는 규정을 준용하여 임명할 수 있는 권한

을 요구하고 있다.

부자치단체장은 지방장치단체장의 유고시 직무대행을 수행하게 됨으로 찬반의 

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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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치단체장은 첫 번째 지방의회 개최 시 의결하게 되며, 선거기간에 후보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런닝메이트로 볼 수 없다.

6. 인사위원회 구성

인사위원회의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구성되어진다.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3인으로 구성되어지며, 전직공무원, 변호사, 학자 등 전문

가 1인으로 구성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 위원장은 전직공무원이 

수행하게 되며, 동일정당소속이 2인 이상 임명될 수 없다.

인구 15만 미만의 지방자치단체는 독립적인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

라 공평위원회를 설치하여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겸하고 있다.

인사위원회위원은 비상근으로 보임하며, 일반공무원이 아니라는 의미를 가지

고 있으며, 전문성을 강조하는 선택방식이다.

인사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결과에 대한 판단여부이며, 

임용순위를 결정하여 명부를 작성한다.

인사위원회는 사무국을 설치하고 있으며, 사무국의 의미는 독립적 판단을 수행

한다는 독립성의 의미이다.

7.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및 사업소의 장 임명

예술, 체육, 공단, 사업소 등이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으로 설치되어있다.

기관장의 임명은 재단이사회를 통해 임명되어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지방자

치단체장의 영향력 하에 있다. 이사회의 구성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에 의해 

임명되어지고 있다.

기관장의 임명은 퇴직공무원을 중심으로 임명되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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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독일

1. 일반론

독일 공무원 제도는 계급제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반영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관대립형 기관구성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집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의한 임용보다는 정당 등의 위원회유형의 

합의제 의사결정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인사관리의 운영체계도 유사한 전통을 따

르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독일에서 공공업무 수행자의 종류로는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Beamte), 

공공부문 종사자이면서도 사법의 적용을 받는 계약직 공무원2) (Angestellte) 그리

고 단순직무를 하면서 임금을 받는 노무직원(Arbeiter)으로 구분하고 있다. 정규직 

공무원은 우리나라와 같은 선발 방식으로 임용되어지며, 교육훈련기간을 거쳐 임

용되어지고 있고, 계약직 공무원은 직위와 보수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없으며, 교

육훈련이 없이 근무를 즉시 시작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정규직 공무원과 계약

직 공무원은 교육의 유무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며, 직위차이가 없는 것이 특징이며, 

정규직공무원이 A16까지 있으며, 고급공무원에 해당하는 A13으로 임용되어지는 

공무원 직위에도 계약직 공무원이 임용되어지는 경우가 있다.

2. 개방형 전문직 임용

계약직 공무원제도는 독일 공무원제도의 유연한 개방형 임용과 전문인력을 즉

시에 충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법상의 적용을 받고 있는 계약직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민법상의 계약제도에 의한 고용방식으로 공공부문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2) Angestellte에 대한 개념이 저자에 따라서 준공무원으로 설명도 하지만 본 보고서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표현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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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임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직위에 필요한 인력을 교육과정이 필요없

이 직위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반행정직 공무원에는 일반직 공무원과 특수전문직 공무원으로 구분된다. 일

반직 공무원은 연방공무원법 및 연방라우프반법에 따를 경우, 행정직공무원에 대

해서는 교육이수, 시험, 시보임용을 통한 임용을 위한 양성방식이 적용되어 매우 

까다로운 양성절차를 밟게 된다.

특수전문직 공무원의 자격요건과 임용절차는 특수전문직렬 공무원에 관한 령, 

연방라우프반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계약직 공무원에 준하여 임용되어지는 특수

전문직은 별도의 교육과정과 시험을 거치지 않고 임용되기 때문에 필요한 근무경

력이나 근무성격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연방라우프반법은 특수 분야 전문직

렬의 고등직 지원자의 자격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동일 전공분야에서 3년 6개

월 이상 근무한 자이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부시장(부자치단체장)을 두고 있

으며, 지방의회의 의원직선으로 선출되어진다. 일반적으로 연립정권을 창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집권정부의 대표자를 중심으로 부자치단체장(Beigeordneter)를 선

출한다. 부자치단체장의 정원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결정되어지며, 1-4명으

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 33만 명으로 20번째 큰 도시인 빌레펠트시는 4명의 부자치

단체장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장과 같이 분야별 업무를 담당

하는 실장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제1부시장은 학교, 시민, 문화행정을 담당하고, 

제2부시장은 환경 및 기후변화대응, 제3부시장은 도시계획 및 건설을, 제4부시장

은 사회복지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헤센주는 영국의 영향을 받아 의회중심적 약시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자

치단체장의 선임도 집권당(연합정부)의 구성과 주자치단체장의 구성이 동일한 협

약에 의해 구성되어진다. 작은 자치단체의 경우 1명의 부자치단체장을 임명하게 

되며, 고위공무원을 승진 임용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

내각제의 전통이 강한 독일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방형ㆍ공모직위제는 상기와 같

이 부자치단체장이 임용되어지는 선거결과에 따른 정무적 임용이 주로 활용되어

지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산하기관 또는 책임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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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이러한 산하기관과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공모에 의해 임용되어지고, 

임기를 정하여 성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다. 특히 부서장의 

임용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공직내에 공모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를 초

월한 임용심사와 보임을 실시하는 특징이 있다.

제5절 프랑스

1. 일반론

프랑스에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프랑스 국적을 보유하여야 하며, 공민권을 

상실하지 않았으며, 국민의 의무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 직무수행을 위한 

신체조건을 갖추었으며, 공무원 등급인 카테고리에 따라 학력조건이 있다. 연령조

건도 동반되는데, 카테고리A는 28-40세, B와 C는 45세까지 제한되며, 사회적 약자

에 대한 보호가 연령조건의 완화로 나타난다. 즉, 3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여

성, 미망인, 이혼녀, 1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 장애인, 체육 특기자 등에

게는 연령제한이 완화 적용되어진다.

프랑스에서도 여타 나라와 마찬가지로, 공개시험 절차의 경직성과 높은 비용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가장 보편적인 공무원 임용방식이 되고 있다. 외부경쟁시

험, 즉 공개경쟁 시험과 공개전형 시험이 있고, 그 외 내부경쟁 시험이 있으며, 

이는 한국의 공무원 공개경쟁 시험의 한 유형에 해당된다. 이상의  두 가지 외에 

제3의 시험이 있으며, 40세 미만인 전문직 및 지방자치단체 의원으로 8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에게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제3의 시험을 통해 임용된 공무원들의 

전직으로 치과의사, 기자, 기업의 감사, 컨설팅회사의 직원, 은행원 등 다양한 직업

경험을 가진 자들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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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개경쟁시험 절차

기본적으로 임용계획의 수립, 임용공고, 임용시험, 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시

보임용, 해당부서에의 배치로 진행되며, 이들 절차에서 한국과 비교하여 차별화되

는 점은 첫째, 부처별로 수립된 연간 신규임용계획은 인사부가 취합하여 매년 12

월 관보에 게재함으로 시행되지만, 국립행정학교와 지방행정학교를 통한 임용, 그

리고 카테고리 B, C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임용계획은 인사부에서 직접 

수립한다는 것이다. 둘째, 정확히 임용인원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2회에 걸쳐 공

고하며, 1차 공고를 한 후 최소 시험실시 1개월 이전에 2차 공고를 해야 한다. 셋째,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 경우에는 관계장관령

의 형식으로 시험을 실시하게 된다. 넷째, 1년간의 시보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성

적불량을 이유로 시보 후 시보공무원을 신규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

3. 특별임용제

특별임용으로 다음 4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 중앙정부의 국장, 임명직도지사, 

교육감, 대사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자유재량으로 임명을 하게 되는데, 이를 정부

의 자유재량 임명직제도라 한다. 경력직 공무원의 경우 파견형식으로, 외부인사가 

임용되는 경우에는 비경력직 신분을 유지하며, 임용기간이 보장되지 않으며, 해임

된 후 경력직 공무원은 원소속 공무원단으로 복귀하고, 그 외의 자는 공직을 떠나

게 된다. 둘째, 외부임용제도가 있으며, 카테고리 A에 속하는 고위직 공무원을 시

험 없이 임용하는 제도로서, 민간인의 진출을 고위직에 허용함으로 고위공무원의 

출신배경을 다양화하고, 공직의 임용체계를 개방화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정실임용의 위험이 있어, 그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무원단 별로 외부임

용 공무원의 수를 명시하거나, 임용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관보에 

그 결과를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하위직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절차를 간소

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카테고리 C에 해당하는 22개 공무원단에 대해 시험위원회

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임용을 확정하는 제도이다. 넷째, 할당직 제도는 국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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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나 장애자를 임용하는 제도이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간단한 심사를 거쳐 카테

고리 B, C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임용하고 있으며, 최초 1년은 계약직으로 임용되

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될 경우 정식공무원으로 임용된다.

4. 고위공무원의 임용

프랑스의 고위공무원 임용 방식에는 공개경쟁시험, 내부경쟁에 의한 임용, 외부

임용 3가지로 분류된다. 공개경쟁이 일반적인 충원방법이다. 행정직의 경우는 국

립행정학교, 기술직은 국립이공대학 졸업생들이며, 각각 100명과 400명이 성적순

에 따라 희망하는 공무원단에 임용한다.

내부경쟁시험의 비율은 각 공무원단별로 정해져 있는 규정에 의하며, 외부임용

은 주로 행정직 고급공무원단에서 행해지는데, 약 25%가 이를 통해 충원된다. 주

로 국가도지사, 사회감사, 파리시 행정관, 지역회계심의원, 회계심의원, 외교공무

원단이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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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조사개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3년 7월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방형직위를 대상 

직위 총수 23,437개 직위 중 총 311개 직위를 지정ㆍ운영 중이다. 광역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대상은 총 직위수 3,763개 직위 중에서 197개 직위가 지정되어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대상은총 직위수 19,674개 중 114개 직위가 지정되어 

있다.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311개 직위 중 287개 직위를 임용하였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치단체 인사제도 중에서 개방형직위제와 공모직위

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전문성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 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 

등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전체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임용자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2013년 7월과 

8월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치단체 개방형직위 임용자와 인사담당자를 

구분하여 각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자치단체 개방형직위 임용

자 166명, 인사담당자 154명이 응답하였다.

설문대상 응답수

자치단체 개방형직위 임용자 166

자치단체 개방형직위 인사담당자 154

<표 5-1> 설문조사 응답자 수

설문조사에 응답한 자치단체 개방형직위 임용자 166명의 일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연령은 51~55세가 31.9%(53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56~60세가 

제5장 지방자치단체 외부 인적자원
운영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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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은?    
(단위：세) 

40세 이하 3

41~45세 17

46~50세 30

51~55세 53

56~60세 47

61세 이상 13

무응답 3

        <표 5-2> 연령                        <그림 5-1> 연령

성별은? 

여성 23

남성 141

무응답 2

28.3%(47명), 46~50세가 18.1%(30명), 41~45세가 10.2%(17명), 61세 이상이 7.8%(13

명), 마지막 40세 이하가 1.8%(3명)를 차지한다.

성별은 남성이 84.9%(136명)로 여성에 비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여성은 13.9%(23명)에 불과하였다.

        <표 5-3> 성별                        <그림 5-2> 성별

설문조사에 응답한 임용자가 근무하는 지방자치 단체는 자치구가 28.3%(47명), 

도가 27.1%(45명), 특별시ㆍ광역시가 26.5%(44명)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시는 

26개(15.7%)의 응답률을 보였고, 군의 경우 단 4명(2.4%)만이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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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는 지방단체는? 

특별시ㆍ광역시 44

도 45

시 26

군 4

자치구 47

    <표 5-4> 소속 지방단체                <그림 5-3> 소속 지방단체

임용직위는? 

1급(호) 5

2급(호) 4

3급(호) 14

4급(호) 59

5급(호) 79

6급(호) 1

무응답 4

      <표 5-5> 임용직위                    <그림 5-4> 임용직위

임용직위의 경우 5급(호)이 전체 응답의 47.6%(79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하였으며, 다음으로는 4급(호)이 35.5%(59명), 3급(호)이 8.4%(14명), 1급(호)은 

3%(5명), 2급(호)은 4명(2.4%)가 응답하였고, 6급(호)은 단 1명(0.6%)만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근무기관은 본청이 65.7%(109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났으며, 소속(산하)기

관이 29.5%(49명)였고, 7명(4.2%)은 기타에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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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관은? 

본청 109

소속(산하)기관 49

기타 7

무응답 1

     <표 5-6> 근무기관                    <그림 5-5> 근무기관

제2절 개방형직위 분석결과

1. 수요예측 

가. 개방형직위제도의 필요성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의 개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개방형직위를 지정

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 개방형직위 임용자와 인사담당자 모두에

게 개방형직위를 통한 외부인력 충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임용자의 95.2%가 개방형직위를 통한 외부

인력 충원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하다(매우 필요, 필요성은 있음, 보통)고 생각하

였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자치단체 개방형직위 임용자 166명 중 7명만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단 1명만이 매우 불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같은 질문에 대하

여 인사담당자의 경우 80.5%가 개방형직위를 통한 외부인력 충원의 필요성에 공

감하고 있다(매우 필요, 필요성은 있음, 보통)고 분석되었으며, 자치단체 인사담당

자 중 19.5%인 30명은 필요하지 않거나 매우 불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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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개방형직위 인사담당자와 임용자 모두 개방형직위의 필요성에 공감하

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특히 인사담당자에 비하여 임용자가 개방형직

위의 필요성에 더욱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형직위를 통한 외부인력 충원이 얼마나 필요한가?    
(단위：명)

구분 임용자 인사담당자

매우 필요 66 3

필요성은 있음 76 70

보통 16 51

필요하지 않음 7 26

매우 불필요 1 4

<표 5-7> 개방형직위제도의 필요성

<그림 5-6> 개방형직위제도의 필요성

나. 개방형직위제도의 실효성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외부인력 충원이 실제 필요한 개방형직위 분야에서 이루

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임용자 16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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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143명이 그렇다(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나머지 23명의 응답자는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

하였다. 인사담당자의 경우, 40.9%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21.4%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인사담당자는 56명으로 전체 36.4%를 차지하여 이에 대하여 특별한 입장

을 갖지 않는 응답자도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외부인력 충원이 필요한 개방형직위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가?  
(단위：명)

구분 임용자 인사담당자

매우 그렇다 16 3

그렇다 82 60

보통 45 56

그렇지 않다 20 31

매우 그렇지 않다 3 2

무응답 2

<표 5-8> 개방형직위제도의 실효성

<그림 5-7> 개방형직위제도의 실효성



58 지방자치단체 외부 인적자원 활용 방안

다. 직위 지정기준의 우선순위 

현행 개방형직위제 지정기준은 전문성, 개방성, 중요성, 민주성, 변화필요성, 조

정성 등이 있다. 이러한 개방형직위제 지정기준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고 

생각되는 기준에 대하여 중복응답을 가능하게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 설문조사에 응답한 임용자 166명 중 152명과 인사담당자 154명 중 143

명이 전문성을 선택하여 임용자와 인사담당자 모두에서 90% 이상이 전문성을 개

방형직위제 지정기준 중에서 우선순위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 임용자의 응답 

중 전문성 다음으로 많이 선택한 답변은 변화필요성인데, 임용자의 33.1%가 변화

필요성을 우선순위로 선택하였고, 이어서 개방성이 24.1%의 응답률을 보였다. 인

사담당자의 경우 개방성과 변화필요성에 대하여 각각 16.9%인 26명이 응답하였

다. 현행 개방형직위제 지정기준 6가지 중 전문성, 변화필요성, 개방성을 제외한 

나머지 중요성, 민주성, 조정성은 10명 미만이 선택하였는데, 중요성은 임용자 3명, 

인사담당자 9명이 선택하였고, 민주성은 임용자 8명, 인사담당자 6명이 선택하였

으며, 조정성은 임용자 4명, 인사담당자 3명이 선택하였다.

직위 지정기준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고 생각되는 것은?

임용자 인사담당자

전문성 152 143

개방성 40 26

중요성 3 9

민주성 8 6

변화필요성 55 26

조정성 4 3

<표 5-9> 직위 지정기준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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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직위지정기준의 우선순위

라. 개방형직위제도에 대한 비판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방형직위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및 전문성 고려가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자치단체 개방형직위 임용자와 인

사담당자는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임용자의 경우 

26.5%가 이러한 비판에 동의(매우 적절, 적절하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1.5%가 이러한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 것(적절하지 않다, 매우 적절치 않다)으로 

나타났다. 인사담당자의 경우 18.2%만이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동의(매우 적절, 

적절하다)하고 있었으며, 35%는 이러한 비판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적절하지 

않다, 매우 적절치 않다)으로 분석 할 수 있다. 이 항목에 대하여 임용자의 31.3%와 

인사담당자의 45.5%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여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소극적인 자세

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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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직위 지정과정에서의 타당성 및 전문성에 대한 비판에 대해 동의하는가?    

(단위：명)  
구분 임용자 인사담당자

매우 적절하다 6 4

적절하다 38 24

보통 52 70

적절하지 않다 59 51

매우 적절치 않다 10 3

무응답 1 2

<표 5-10> 개방형직위제도에 대한 비판 

<그림 5-9> 개방형 직위제도에 대한 비판

마. 현재 개방형직위의 지정비율에 대한 의견

현재 개방형직위의 지정비율은 시ㆍ도 5급이상, 시ㆍ군ㆍ구 6급이상 직위의 

10%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개방형직위 임용자와 

인사담당자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임용자의 59.4%가, 

인사담당자의 63%가 현행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여 현재 개방형직위로 지정되는 

비율이 적절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임용자의 13.8%는 축소하는 방향(대



제5장 지방자치단체 외부 인적자원 운영 현황 분석 61

폭 축소해야 한다, 어느 정도 축소해야 한다)으로 응답하였고, 36.7%는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어느 정도 확대해야 한다, 대폭 확대해야 한다)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에 인사담당자의 경우, 35.7%가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대폭 축소해야 한다, 어느 

정도 축소해야 한다)을 표시한 반면, 어느 정도 확대해야 하거나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개방형직위의 지정비율 확대에 대한 의견은 0으로, 개방형직위 지정비율

에 대한 임용자와 인사담당자의 의견이 매우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개방형직위의 지정비율에 대해 동의하는가?           
(단위：명)

임용자 인사담당자

대폭 축소해야한다 3 19

어느 정도 축소해야한다 20 32

현행이 적절하다 82 89

어느 정도 확대해야한다 53 0

대폭 확대해야한다 8 0

무응답 2

<표 5-11> 현재 개방형직위의 지정비율에 대한 의견 

<그림 5-10> 개방형직위의 지정 비율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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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발방식

가. 직위 지정과정에서의 적절한 수요예측과 타당한 절차 여부

자치단체 개방형직위 임용자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개방형 임용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합리적 수요예측과 타당한 절차를 거쳐 직위지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임용자의 54.8%가 긍정적(매

우 그렇다, 그렇다)으로 응답하였고, 31.9%는 보통으로 응답하였으며, 13.2%만이 

부정적(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으로 응답하였다. 무응답을 제외하고 이 

질문에 응답한 152명의 인사담당자중 73명은 긍정적(매우 그렇다, 그렇다)으로 응

답하였고, 56명은 보통, 23명은 부정적(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으로 응답하

였다. 결과적으로 보통의 비율이 높으나, 그렇지 않거나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

한 비율이 15% 미만이므로 자치단체 개방형 임용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합리적 

수요예측과 타당한 절차를 거쳐 직위지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직위 지정과정에서 적절한 수요예측과 타당한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가?  
(단위：명)  

임용자 인사담당자

매우 그렇다 16 6

그렇다 75 67

보통 53 56

그렇지 않다 19 21

매우 그렇지 않다 3 2

무응답 2

<표 5-12> 직위 지정과정에서의 적절한 수요예측과 타당한 절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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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직위 지정과정에서의 적절한 수요예측과 타당한 절차 여부

나. 공모절차의 공개성 및 적법성 

외부인력 임용을 위한 공모절차가 공개적이고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임용자와 인사담당자 모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하

여 임용자의 97.6%와 인사담당자의 92.2%가 긍정적(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으

로 응답한 반면, 임용자의 4명과 인사담당자의 8명만이 부정적(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으로 응답하여 외부인력 임용을 위한 공모절차가 공개적이고 적법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모절차가 공개적이고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가?      
(단위：명)

임용자 인사담당자

매우 그렇다 40 49

그렇다 105 69

보통 17 24

그렇지 않다 3 5

매우 그렇지 않다 1 3

무응답 4

<표 5-13> 공모절차의 공개성 및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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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공모 절차의 공개성 및 적법성

다. 시험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또한 개방형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시험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 졌는

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이 질문에 대하여 임용자의 96.4%와 인사담당자의 95.5%

가 긍정적(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으로 응답하였으며, 이에 반하여 임용자와 

인사담당자 각각 5명만이 부정적(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으로 응답하여 

개방형을 임용하는 시험 절차가 매우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시험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였다고 생각하는가?    
(단위：명)

임용자 인사담당자

매우 그렇다 43 52

그렇다 99 71

보통 18 24

그렇지 않다 4 4

매우 그렇지 않다 1 1

무응답 1 2

<표 5-14> 시험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5장 지방자치단체 외부 인적자원 운영 현황 분석 65

개방형 임용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했는가?

예 2

아니오 133

<표 5-15> 개방형 임용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여부

<그림 5-14> 개방형 임용과 관련한 조례 

제정여부

<그림 5-13> 시험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라. 개방형 임용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여부

자치단체 개방형직위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개방형 임용과 관련한 조례를 제

정하였는지를 질문하였다. 이에 대하여 154명의 응답자중 24명의 응답자가 개방

형 임용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조례명은 대체로 각 지역의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과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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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무환경

가. 현재 개방형직위의 임용(계약)기간의 적절성

현재 개방형직위의 임용(계약)기간은 최소 2년, 최대 5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방형직위의 임용(계약)기간의 적절성에 대하여 자치단체 

임용자와 인사담당자 모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임용

자의 단 4명만이 다소 줄여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65.7%인 109명이 적정하다고 

응답하였으며, 52명의 응답자가 늘려야 한다(다소 늘려야 한다, 대폭 늘려야 한다)

고 응답하였다. 같은 질문에 대하여 인사담당자는 15명의 응답자가 줄여야 한다

(대폭 줄여야 한다, 다소 줄여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81.8%의 응답자는 현행이 

적정하다고 응답하였으며, 12명의 응답자만이 임용(계약)기간을 늘려야 한다(다소 

늘려야 한다, 대폭 늘려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결과적으로 임용자의 경우 현행이 

적정하거나 어느 정도 늘려야 한다고 분석할 수 있겠으나, 인사담당자의 경우에는 

현행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인사담당자는 임용자의 경우와 달리 

임용(계약)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보다 임용(계약)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

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현재 개방형직위의 임용(계약)기간은 적절한가?     
(단위：명)

임용자 인사담당자

대폭 줄여야 한다 0 4

다소 줄여야한다 4 11

적정하다 109 126

다소 늘려야한다 36 11

대폭 늘려야한다 16 1

무응답 1 1

<표 5-16> 현재 개방형직위의 임용(계약)기간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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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현재 개방형직위의 임용(계약)기간의 적절성

나. 임용 후 근무 환경 만족도 

자치단체 개방형직위 임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에 대

한 질문에 대하여 63.9%가 만족(매우 만족,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66명의 응답자 중 53명이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불만족으로 응답한 임

용자는 단 5명에 불과하였고, 매우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임용자가 없는 것으로 

보아 자치단체 개방형직위 임용자의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임용 후 근무 환경에 얼마나 만족하는가?             

매우 만족 24

만족 82

보통 53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0

무응답 2

<표 5-17> 임용 후 근무 환경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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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임용 후 근무 환경 만족도

다. 개방형 임용에 지원하면서 고민하거나 주저한 이유

자치단체 개방형직위 임용자를 대상으로 개방형 임용에 지원하면서 주저하게 

된 이유나 가장 크게 고민한 사항에 대하여 중복응답을 인정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166명중 72명이 응답한 성과창출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개방형 

임용에 지원하는데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조직관리의 

어려움을 166명중 56명이 선택하였고, 임기만료 후 취업 문제에 대하여 고민한 

임용자도 46명으로 조사되었으며, 비슷한 수준에서 45명의 응답자가 보수 수준에 

대하여 고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체의 19.9%는 공직적응의 어려움에 대

하여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력관리의 어려움과 가족관계 또는 이사에 대하

여 고민한 임용자는 전체 166명의 응답자 중 각각 16명과 15명이 선택하였다. 설문

에 응답한 임용자 중 11명은 기타에 응답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개인 

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 감소, 개인이 이끌어 낼 수 있는 변화의 정도, 내부 직원들

의 처분에 대한 부담, 다음 전보에 따른 어려움, 또한 사전 내정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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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임용에 지원하면서 고민하거나 주저한 이유는 무엇인가? 

공직적응의 어려움 33

보수 수준 45

경력관리의 어려움 16

임기만료 후 취업 46

조직 관리의 어려움 56

성과창출 가능성에 대한 고민 72

가족관계 또는 이사 등 15

기타 11

<표 5-18> 개방형 임용에 지원하면서 고민하거나 주저한 이유

<그림 5-17> 개방형 임용에 지원하면서 고민하거나 주저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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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도의 효과

가. 개방형직위제도 도입 후 업무변화

해당 직위 임용자의 전반적인 업무역량과 성과, 해당 업무에 있어 주민과의 협

력조정, 그리고 해당 업무에 있어 다른 부서와의 협력조정의 세 가지 측면에서 

개방형직위 도입 전과 후를 비교하고자 설문을 실시하였다.

먼저 개방형직위제도 도입 이후 해당 직위 임용자의 전반적인 업무역량과 성과

가 과거에 비하여 향상되었는지에 대하여 임용자의 80.7%가 향상되었다(그렇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16.9%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고, 단 2명의 응답자

만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임용자의 경우 개방형직위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해당 직위 임용자의 전반적인 업무역량과 성과가 과거에 비하여 향상되었

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반면에 인사담당자의 경우 37%만이 

향상되었다(그렇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43.5%인 67명의 응답자는 보통, 

9.7%는 향상되지 않았다(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

다. 결과적으로 임용자의 경우 개방형직위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해당 직위 임용자

의 전반적인 업무역량과 성과가 과거에 비하여 향상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

로 분석할 수 있으나, 반면에 인사담당자의 경우 가장 많은 43.5%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인사담당자는 이에 대하여 크게 향상된 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개방형직위제도 도입 이후 해당 업무에 있어서 주민과의 협력 조정이 

과거에 비하여 향상되었냐는 질문에 대하여 임용자의 69.9%가 향상되었다(그렇

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인사담당자의 27.2%만이 향상되었다(그렇다, 매

우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임용자는 전체 166명 중 46명으로 

27.7%이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인사담당자는 전체 154명중 75명으로 48.7%의 비

중을 차지한다. 또한 임용자의 경우 단 2명만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인사

담당자의 경우 14.3%가 해당 업무에 있어 주민과의 협력조정이 개방형직위제도 

도입 이후 향상되지 않았다(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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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후 임용자의 업무역량 및 성과 향상되었는가?  
(단위：명)

임용자 인사담당자

전혀 그렇지 않다 0 4

그렇지 않다 2 11

보통 28 67

그렇다 100 52

매우 그렇다 34 5

무응답 2 15

<표 5-19> 개방형직위제도 도입 후 임용자의 업무역량 및 성과 향상여부

임용자의 경우 개방형직위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해당 업무에 있어 주민과의 협력

조정이 과거에 비하여 향상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인사담당자의 경우 이 

부분의 향상된 바를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개방형직위제도 도입 이후 해당 업무에 있어 다른 부서와의 협력조

정이 과거에 비하여 향상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을 하였다. 그결과 임용자의 59.1%

가 향상되었다(그렇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인사담당자의 20.7%만이 향

상되었다(그렇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임용자

의 34.9%, 인사담당자의 50.6%로 개방형직위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해당 업무에 

있어 다른 부서와의 협력조정이 과거에 비하여 향상되었는지를 체감하지 못하는 

비중도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임용자의 단 4.8%만이 이 문항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인사담당자의 경우 18.1%가 향상되지 않았다(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므로 임용자의 경우 개방형직위제

도 도입으로 인하여 해당 업무에 있어 다른 부서와의 협력조정이 과거에 비하여 

향상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인사담당자의 경우 향상된 정도를 크게 체감하

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론적으로 임용자의 경우 개방형직위를 도입한 이후 해당 직위 임용자의 전반

적인 업무역량과 성과가 과거에 비하여 향상되었고, 해당 업무에 있어 주민 및 

다른 부서와의 협력조정 또한 향상되었다고 느끼고 있는 반면에 인사담당자는 대

체로 향상의 정도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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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8> 개방형직위제도 도입 후 임용자의 업무역량 및 성과 향상여부

제도 도입 후 업무에 대한 주민과의 협력조정이 향상되었는가? 
 (단위：명)

임용자 인사담당자

전혀 그렇지 않다 0 6

그렇지 않다 2 16

보통 46 75

그렇다 80 39

매우 그렇다 36 3

무응답 2 15

<표 5-20> 개방형직위제도 도입 후 주민과의 협력조정 향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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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9> 개방형직위제도 도입 후 업무에 대한 주민과의 협력조정 향상여부 

제도 도입 후 다른 부서와의 협력조정이 향상되었는가?
(단위：명)

임용자 인사담당자

전혀 그렇지 않다 0 7

그렇지 않다 8 21

보통 58 78

그렇다 71 31

매우 그렇다 27 1

무응답 2 16

<표 5-21> 개방형직위제도 도입 후 다른 부서와의 협력조정 향상여부

<그림 5-20> 개방형직위제도 도입 후 다른 부서와의 협력조정 향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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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위 지정기준의 장애가 되는 항목 

개방형직위제도의 성공에 장애가 되는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중복응답

을 인정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임용자의 경우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3.6%가 

한시계약으로 인한 신분불안이 개방형직위제도의 성공에 장애가 되는 가장 큰 문

제점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46.4%인 77명의 응답자가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지

적하였으며, 응답자의 26.5%는 불충분한 보상(보수)을, 22.9%는 성과평가체계의 

미흡을 개방형직위제도의 성공에 장애가 되는 문제점으로 꼽았다. 뒤이어 임용초

기 기관의 지원 부족과 역량개발 기회 부족을 15.7%인 26명의 응답자가 선택하였

고, 부적절한 직위지정에 대해서는 19명의 응답자가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였다. 임

용자 개인의 부적응, 선발기간의 과다 소요, 경력관리 지원 부족, 불공정한 선발심

사과정 등의 문제점은 10% 미만의 낮은 선택률을 나타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공직에의 경험, 전문성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의한 임용, 행정업무의 복잡성으로 

인한 접근방법 곤란 등이 있었다. 인사담당자의 경우 임용자의 응답과 동일하게 

한시계약으로 인한 신분불안이 개방형직위제도의 성공에 장애가 되는 가장 큰 문

제점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선택률은 46.8%로 절반이 넘지는 않았다. 한시계약으

로 인한 신분불안의 문제점 다음으로는 38.3%의 응답자가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지적하였다. 22.1%의 응답자는 임용자 개인의 부적응을 지적하였는데, 임용자의 

경우 이 항목에 대하여 9.6%의 선택률을 보인것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33명의 응답자는 성과평가체계의 미흡을, 31명의 응답자는 역량개발 기회의 부족

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한 16.2%는 불충분한 보상(보수)을, 13%는 부적절한 직

위지정을 지적하였다. 선발기간의 과다 소요, 경력관리 지원 부족, 불공정한 선발

심사과정, 임용초기 기관의 지원 부족 등은 8% 미만의 응답자가 선택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내부조직 및 인력 관리 등에 취약, 임용자격 요건에 맞는 응시자 부족

으로 건전한 경쟁 미흡, 그리고 조직원들의 개방형직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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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지정기준 중에서 장애가 된다고 생각되는 것은? 

구분 임용자 인사담당자

부적절한 직위지정 19 20

불공정한 선발심사과정 6 8

선발기간의 과다 소요 9 11

임용초기 기관의 지원 부족 26 3

역량개발 기회 부족 26 31

경력관리 지원 부족 8 10

불충분한 보상(보수) 44 25

성과평가체계의 미흡 38 33

폐쇄적인 조직문화 77 59

한시계약으로 신분불안 89 72

임용자 개인의 부적응 16 34

기타 4 3

<표 5-22> 직위 지정기준의 장애가 되는 항목 

<그림 5-21> 직위 지정기준의 장애가 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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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용자의 기여와 목표

가. 임용되어 자치단체에 기여한 점

임용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임용되어 자치단체에 어떠한 점에 기여하였다고 생

각하는지를 우선순위에 의하여 2가지를 선택하도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순

위 선택항목에 대해서는 2점을 부여하고 2순위 선택항목에 대하여는 1점을 부여

하여 두 점수를 합친 점수를 최종점수로 계산하였다. 그 결과 전문성 보강이 215점

을 얻어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고, 이어서 업무성과 제고 71점, 공직참신성 

강화 66점, 정책현장 대응역량 강화가 58점을 기록하였다. 자치단체 경쟁력 강화

는 40점, 공직의 경쟁체제 강화는 26점, 직무수행상 예산절감은 10점을 기록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임용되어 자치단체에 기여한 점은?                        
 (단위：점)

전문성 보강 215

공직 참신성 강화 66

자치단체 경쟁력 강화 40

업무성과 제고 71

공직의 경쟁체제 강화 26

직무수행상 예산절감 10

정책현장 대응역량 강화 58

무응답 12

<표 5-23> 임용되어 자치단체에 기여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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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 임용되어 자치단체에 기여한 점

나. 임용기간 내에 역점 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임용자를 대상으로 임용기간 내에 역점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

지 우선순위에 의하여 3가지 항목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1순위 선택항목에 대해서

는 3점, 2순위 선택항목에 대해서는 2점, 그리고 3순위 선택항목에 대해서는 1점을 

부여하여 세 점수를 합친 점수를 최종점수로 계산하였다. 그 결과 조직원의 전문

성 강화가 30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고, 이어 주민서비스 확대 228점, 

조직문화 개선이 223점을 획득하였다. 소속부서의 위상 강화는 80점,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65, 경제적 합리성 달성 63점, 그리고 기관장의 선거공약 

실현이 12점을 기록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도시의 국제화, 소속부서에 대한 대

내외 신뢰도 제고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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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기간 내에 역점 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단위：점) 

주민서비스 확대 228

경제적 합리성 달성 63

조직문화 개선 223

조직원의 전문성 강화 303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65

기관장의 선거공약 실현 12

소속부서의 위상 강화 80

기타 5

무응답 17

<표 5-24> 임용기간 내에 역점 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그림 5-23> 임용기간 내에 역점 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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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도의 보완점

가. 전문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확대해야 할 개방형직위분야

자치단체 개방형직위 임용자와 인사담당자 모두를 대상으로 소속 지방자치단

체에서 전문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확대해야 할 개방형직위 분야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중복응답을 허용하여 선택하도록 질문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임용자

와 인사담당자 모두 법무 분야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는데, 임용자는 39.2%가 선택

한 반면, 인사담당자의 경우에는 66.9%인 103명의 응답자가 선택하여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였다. 임용자는 다음으로 36.1%가 문화예술 또는 박물관을 꼽았고, 

자체감사, 보건환경, 공보 분야는 20%대의 선택률을 기록하였으며, 정보통신과 

회계 분야는 10%대의 선택률을 기록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1차 산업, 건축 및 

토목 등, 경제지식 및 경험, 외국어, 공유재산 관리, 교육, 교통, 농림축수산식품 

분야의 연구직 및 기술직, 대민정책사업, 디자인, 의회전문위원, 투자유치 등이 있

었다. 인사담당자는 다음으로 45.5%의 응답자가 문화예술 또는 박물관을 선택하

였으며, 26%인 40명의 응답자는 공보 분야를 꼽았다. 자체감사, 보건환경, 회계 

분야는 10%대의 선택률을 보였고, 정보통신 분야는 8.4%로 매우 미미한 선택률을 

나타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관광, 투자유치 분야 등이 있었다.

전문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확대해야한다고 생각되는 것은? 

임용자 인사담당자

공보 40 40

법무 65 103

회계 20 16

보건환경 41 20

정보통신 28 13

문화예술 또는 박물관 60 70

자체감사 44 22

기타 14 3

<표 5-25> 전문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확대해야 할 개방형직위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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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 전문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확대해야 할 개방형직위분야

나. 개방형 임용제도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자치단체 개방형직위 임용자와 인사담당자 모두에게 그간 경험을 통해 느낀 

개방형 임용제도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서술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인사담당자에 비하여 임용자가 더욱 활발하게 의견을 표

시해 주었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임용자와 인사담당자 모두 비슷한 의견을 보이

는 주제가 있다. 그러나 특히 임용자 측면에서 부각되거나 반대로 인사담당자 측

면에서 부각되는 의견이 있다.  따라서 공통적인 의견을 살펴본 후, 인사담당자보

다 임용자 입장에서 특히 부각된 의견과 임용자보다 인사담당자 입장에서 특히 

부각된 의견을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공통 의견

우선 개방형직위의 경우, 그 본래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기준으로 우수한 인재를 임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다음으로는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여 임용된 개방형 임용자가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유연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과 더불어 외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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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가 공직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

다. 또한 한시적 임용으로 임용자들이 신분보장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으므로 계약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였으며, 충분한 보수를 지급하여 외부의 우수

한 인재들이 개방형직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2) 임용자 의견

인사담당자에 비하여 임용자 입장에서 더욱 많이 서술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직위를 지정함에 있어 내부 인력으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단순 행정업

무 이외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

이 많았다. 개방형직위 임용자를 선발함에 있어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고 명확한 

선발기준을 가지고 투명하게 선발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임

용자가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펼칠 수 있도록 업무수행 및 인사에 있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내부 승진 등의 적절한 인센티브로 개방형직위 

임용자에게 동기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개방형직위를 임용함

에 있어 내부적격자를 우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개방성을 강조하여 외부 인재로 

충원해야 한다는 의견은 임용자 사이에서 다양하게 나타났다. 

3) 인사담당자 의견

임용자에 비하여 자치단체 개방형직위 인사담당자 입장에서 특히 더 많이 제안

된 의견은 임용자들의 철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단, 단기적

인 성과보다는 공직사회에 적응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성과를 측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계약기간 연장과도 맞물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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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의5에 따른 
공모직위제 도입했는가?

예 31

아니오 120

무응답 3

<표 5-26> 법 제29조의5에 

따른 공모직위제 도입여부

<그림 5-25> 법 제29조의5에 따른 

공모직위제 도입여부

제3절 공모직위 분석결과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5에 따른 공모직위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5는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국가공무원 포함)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하고, 대상직위 및 지

정비율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 수요예측

가. 법 제29조의5에 따른 공모직위제 도입여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5에 따라 공모직위제를 도입하였는지를 질문한 결과 응

답자의 20.1%인 31명의 응답자가 공모직위제를 도입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도입한 

직위는 감사담당과 인사담당이 가장 많았으며, 교통담당, 예산담당, 장애인 복지

담당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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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모직위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향후 도입할 계획이 

있는가?

예 8

아니오 111

무응답 35

<표 5-27> 공모직위제 향후 

도입 계획여부

<그림 5-26> 공모직위제 향후 도입 

계획여부

나. 현재 도입하지 않았을 때, 향후 도입할 계획여부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5에 따라 공모직위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향후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를 각 자치단체 개방형직위 인사담당자에게 질문하였다. 이

중 단 8명만이 향후 공모직위제를 도입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향후 도입할 

직위로는 감사, 계약, 예산, 인사, 행정 등의 직위를 들었다.

2. 선발방식

가. 공모직위 지정비율 범위를 법령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현재 공모직위의 지정비율은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다. 공모직위 지정비율의 범위를 개방형직위의 경우처럼 10% 

범위에서 법령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을 하였다. 그 결과 절반이 

넘는 55.9 적절하지 않다(적절하지 않다, 매우 적절치 않다)고 응답하였고, 보통이

라고 응답한 인사담당자는 전체 응답자의 29.2% 인 45명이었다. 한편 적절하다고 

응답한 인사담당자는 13%인 20명 이었으며, 매우 적절하다고 응답한 인사담당자

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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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직위 지정비율 범위를 법령에 규정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가?
                                      (단위：명)

매우 적절하다 0

적절하다 20

보통 45

적절하지 않다 76

매우 적절치 않다 10

무응답 3

<표 5-28> 공모직위 지정비율 범위를 법령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

<그림 5-27> 공모직위 지정비율 범위를 법령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

나. 공모직위 지정비율을 법상 명문화할 경우, 적정 비율에 대한 의견

공모직위 지정비율 범위를 법상 명문화할 경우, 그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정할

지에 관하여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장 많은 

49.6%가 3% 범위가 가장 적정하다고 응답하였고, 28.6%는 개방형직위와 동일하

게 10% 범위, 22.1%는 5% 범위가 적정하다고 응답하였다. 11~20% 범위라고 응답

한 인사담당자는 단 1명에 불과했으며, 21% 이상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없었다. 

따라서 공모직위 지정비율 범위를 법상으로 명문화할 경우 10% 미만의 범위 내에

서 비율을 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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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직위 지정비율을 법상 명문화할 경우, 적정 비율은 얼마인가?  
(단위：명)

21% 이상 0

11~20% 범위 1

개방형직위와 동일하게 10% 44

5% 범위 34

3% 범위 61

무응답 14

<표 5-29> 공모직위 지정비율을 법상 명문화할 경우, 적정 비율에 대한 의견

<그림 5-28> 공모직위 지정비율을 법상 명문화할 경우, 적정 비율에 대한 의견

3. 근무환경

기관 간 인력 칸막이 해소 및 우수 인력의 전정부적 활용 촉진을 위하여 자치단

체 간 또는 중앙과 지방간 공모직위 인사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방안

에 대하여 자치단체 개방형직위 인사담당자의 생각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이에 대하여 46.1%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고, 22.7%는 적절하다(매우 적절, 

적절하다), 28.6%는 적절하지 않다(적절하지 않다, 매우 적절치 않다)고 응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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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분산되는 모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안을 시행하기에 앞서 충

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단체 간 공모직위 인사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동의하는가?             
(단위：명)

매우 적절하다 2

적절하다 33

보통 71

적절하지 않다 36

매우 적절치 않다 8

무응답 4

<표 5-30> 자치단체 간 공모직위 인사교류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그림 5-29> 자치단체 간 공모직위 인사교류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4. 제도의 보완점

자치단체 개방형직위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공모직위제의 활성화를 위한 방

안에 대하여 서술형으로 응답하도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임용체계를 갖추고, 임용된 임용자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성과평가를 실

시하여 인사 및 보수에 있어 적합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

다. 반면에 공모직위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공모직위제가 

필요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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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방형 임용제도에 대한 인식변화

1. 제도의 필요성과 공감대 형성

지방자치단체가 변화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자율적 의사결정 역량을 갖춘 자치

단체로서 독자적 자생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에 

대한 역량이 강화됨으로 달성되어질 수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글로벌 경쟁체

제 속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의 지방자치단체 

간 더 나아가 세계 속에서 지역 경영주체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행정서비스의 차별화되고 고품질화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을 때 가능할 

수 있다.

지방 3.0에서 민관 간, 부처 간 인력 칸막이를 해소하고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방형・공모직위가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타 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의 우수한 인적 자

원 더 나아가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개방형・공모직위 제도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지방3.0에서 추구하는 공유와 협업은 인적자원을 민간과 

국가가, 지방과 중앙정부가 공유하고 공동 활용함으로 전문성을 공유하고 지식과 

경험을 나눌수 있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분권의 심화로 인한 인사관리의 자치고권이 강화되어지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론적으로는 인력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만, 

정해진 인력풀 내에서 인사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고권은 지

제6장 지방자치단체 외부인적자원
활용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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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단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인사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으로 

조직 내의 인적 자원에게 승진의 기회를 최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직 내의 인

력으로 인사관리를 하려는 심리적 현상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인사관리의 경직성은 외부 전문 인력을 충원하는데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부 전문 인력을 개방형으로 임용하고 또는 공직 내, 즉 중앙정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전문성을 갖추고 경험을 갖춘 인력이 충원되는데 부정적 입

장에서 행정을 실시하고 있다.

전문가 면담이나 설문과정에서 외부 인력 충원의 필요성은 높게 제기되고 있으

며 인식을 공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계급제 직업공무원 제도를 운영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공무원 제도의 실제적 운영 개선을 위해서는 보

다 적극적인 개방형 공무원 제도의 정착과 개선의지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2. 선거공약의 효율적 추진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임용되면서 외부에서 충원된, 전문 인력은 선거과정

에서 지방장치단체장이 공약으로 제시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장점

을 가지고 있다. 

개방형・공모직위는 선거과정에서 주민과 약속한 정책, 특히 지역 내 민감한 

현안을 우선적으로 계획하고 실시하는 지방자치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지역주민

의 지방치단체장 선택은 공약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우선순위에 따른 선택으로 

가정할 때, 공약 실천을 위한 개방형 공무원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지방자치단체자의 주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개방형ㆍ공모직

위의 활용을 요구하고 있다. 선거과정에서 공약으로 주민과 약속한 사항은 주민의 

선택으로 그에 대한 추진이 합의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개방형ㆍ공모직위는 주민의 공무담임권을 부분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이

다. 지방분권의 심화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행정참여 욕구가 강하게 표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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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개방형ㆍ공모직위제도는 주민의 협업적 행정과정의 의미를 가진다. 

설문 과정에서 임용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여한 점이 ‘전문성을 보강’하고, ‘업

무성과를 제고’하였다고 응답하고 있다. 개방형・공모직위제가 실시되는 분야는 

미흡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전문성과 업무성의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으며 제도 개선을 통한 확대 실시가 필요하다.

제2절 외부 인적자원 임용제도 수요예측

1. 개방형・공모직위의 지정

지방분권의 심화는 주민이 고객으로서 행정참여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주민의 욕구는 다양하고 복잡하기도 하지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사결정

과정을 요구하고 있다.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개방형・공모직위제가 직업공무원 임용제도의 다양성 부족에서 필요성을 제기

하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 그 필요성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행정으로서 수행하여

야 하는 분야가 복잡하고 다양하며 특수한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복잡 다양해지면서 일부 전문분야의 사무는 외부 전문

가의 영입을 통해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이러한 외부 전문 

인력을 통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를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인력을 임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야를 개방형 또는 공모직위로 지정하

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지정된 직위는 공모절차를 거쳐 임용한다고 공

지할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의무적 외부임용직위를 개방형 또는 공모직위로 지정

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로 지정하면, 이에 관심 있는 인사나 전문가가 응모하

고 선발과정을 거쳐 임용될 수 있는 근거와 동인이 될 수 있다. 



90 지방자치단체 외부 인적자원 활용 방안

2. 수요분야 예측

개방형・공모직위제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필요 직위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직위지정을 위한 조사ㆍ분석이 필요하다.  개방형 직위의 특성상 공공부문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민간의 경험이나 전문자격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외부의 경험과 지식을 내부로 유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한 분야와 전문지

식 및 경험에 대한 수요예측이 필요하다. 

설문에서 제기된 법무 분야, 문화예술 분야는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적으

로 개방형에 의한 직위지정이 필요한 분야이며, 이를 위한 적극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치행정을 실시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자치권 확대에 따른 이해당사자 간의 분쟁을 원만히 

조정・통합하기 위한 법률 전문가 또는 법조인의 조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사경 업무가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실도 반

영된 것으로 보이며, 박근혜 정부의 4대악 척결도 일부 직위지정에 의미가 있다. 

필요한 전문분야와 지식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정확한 예측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필요한 시기와 직급 등이 고려되어 수요를 예측하

여야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직위지정의 의무화

현황분석에서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 개방형직위 공모는 직위총수의 2.4%에 달

하는 직위지정을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현황을 비교해서 분석할 때, 

10%까지 상향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으로 10%까지 활용하도록 권고 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

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상 직위를 권고하고 있다. 수요예측과 행정수요를 

계속적인 모니터링하여 개방형 제도와 공모직위 제도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직위지정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제6장 지방자치단체 외부인적자원 활용 전략 91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하는 합동평가, 경영진단 방식 등을 통한 개방형ㆍ공모직

위제도의 활용정도를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함으로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제3절 외부 인적자원 선발방식

1. 선발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대

외부의 우수한 인력이 공직에 지원할 수 있도록 유인하기위해서는 선발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외부인적자원 임용방식인 개방형・공모직위 

선발방식에 관한 개선과제는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발해

야 한다는 선발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개방형・공모직위의 임용절차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선발과정

이 필요하며, 임용절차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공개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응

시자에게 체감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과정에 

기여한 부분에 대한 평가절차로서 선발과정을 실시함으로 내정된 자를 위한 과정

으로 오인되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임용 절차를 진행한다는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 

선발방식이 충분한 임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직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이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해당 직무를 수행

하는데 필요한 요건, 학력, 자격증, 경력, 외국어 및 정보화 능력을 제시하고 있으

며, 점진적으로 추가 및 폐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개방형・공모직위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임용대상자의 자격 요건, 필요한 경험

과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의 수준을 명시함으로 보다 역량 있는 인사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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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발심사위원회의 공정성 강화

현재의 선발심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의 추천으로 5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

정되어 있으나(운영규칙 제16조), 공정성 있는 관련 전문가의 참여가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력풀이 한정된 관계로 전문가 위촉과 공무원 위촉이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의 경계를 넘는 인사를 통한 선발심사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지역내의 인사로서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 지

역 내의 인적자원풀이 충분한 전문성을 검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선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발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으며, 현재 인사위원회

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선발 심사위원회를 2/3이상 민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안전행정부에서 지

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선발 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확보가 제도 정착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3. 선발절차의 협업체계 구축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연 1, 2회의 선발과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지식의 부족,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설발절차가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지원자로 하여금 신뢰성을 감소시키고 공정성에 의한 의혹으로 지원율을 감

소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개별적 추진으로 인한 공정성에 대한 

우려와 우수인력을 광범위하게 공모하기 위한 전략으로 광역별 또는 안전행정부

에서 통합적 절차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임용절차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광역별 위탁이

나 협력적 임용절차를 추진하는 방안이 보다 정당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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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제도하에서도 가능하지만, 안전행정부의 임용공고나 나라장터에 임용공고

를 의무적으로 게재함으로 인적자원 풀을 확대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필

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발방식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거나, 타 자치단체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자문창구로서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4절 임용시험

1. 시험제도의 예측가능성 제고

임용시험을 통한 선발 및 임용절차가 공정하고 타당성이 높고 전문성과 경험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응시자의 능력과 경험에 

대한 객관적 평가로서 지원자의 임용가능성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계약직 공무원의 시험이 객관적 실력을 측정할 수 있는 필기시험이 실시되지 

않고, 서류 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임용되어지고 있다. 

지정직위에 대한 자격요건에 따라 공지하고 서류 전형을 실시하여 1차 예정자

를 공지하고 있다. 서류 전형 과정이 현재는 소명감과 발전가능성보다는 실무 경

험이 중요한 척도로 활용되므로, 새로운 인재의 영입이 다소 어려운 실정이다. 

시험제도 채용절차의 엄격성 강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에 역행할 

수 있지만, 임용시험 응시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 적시ㆍ적재ㆍ적소에 

인재채용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시험 관리의 객관성 및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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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의 공정성 및 객관성 제고

외부전문가 또는 타 자치단체, 국가기관에서 임용되고자하는 우수한 인력이 주

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선발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위공무원단 

시험과 같이 역할평가, 상황대응 역량, 등 심층적 면접을 실시하여 객관성과 투명

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의 권고가 필요하다. 

면접시험 과목을 의사소통, 고객지향, 비전제시, 조정ㆍ통합, 결과지향, 혁신주

도, 전문가의식, 문제인식ㆍ이해, 전략적 사고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실제화할 

필요가 있다.

설문 조사 결과 임용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질문이 소수이지만, 5%정

도가 부정적으로 답변하고 있으며, 이는 일부에서 아직도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

되지 못하는 현황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문제로 발전하는 인사비리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이유에

서 발생하는 것이며, 외부전문인력의 유인을 위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우려되어서

는 안될 것이다.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사례가 소수일지라도 이는 공무원제도와 

공무담임권에 대한 제도 운영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엄격한 인사관리가 필요하다. 

설문에 대한 응답자가 임용자 및 인사담당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지만, 공정

성과 투명성 확보가 안 된다는 점은 심각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판단된다.

3. 민간 전문가의 응시 비율 의무화

개방형 임용제도에서 응시자가 공무원만 지원한 경우 재공고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 민간전문가의 지원율 확대할 필요가 있다. 

민간 전문가의 능동적 지원과 기회의 확대를 위한 민간전문가 응시율을 제고함

으로 공직에 대한 개방성을 제고할 수 있다. 민간전문가가 지원하지 않고 퇴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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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 또는 외부공직자로 응시자가 구성된 경우 재공고할 수 있는 제도 보완도 필

요하다. 

제5절 근무환경

1. 민간경력의 호환성 제고

계약직・직위공모제의 제도정착에 가장 중요한 척도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유능한 외부 인력이 얼마나 지원하는가에 달려 있다. 현재의 근무환경은 이를 수

용할 수 있는 인력이 개방형・공모직위에 지원하고 있으므로 크게 문제를 제기하

고 있지 않지만, 이는 직위에 대한 근무환경을 수용할 수 있는 인력만 지원하도록 

제한하는 부작용이 존재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경력과 경험이 민간부문에서 새로운 경험과 지식이 될수 있는 환경

변화가 요구되며, 이는 민간의 경영기법이나 민간만의 교유한 영역, 예를 들어 마

케팅, 광고 등의 전략이 공공부문에서 요긴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개방형 직위에 대한 민관 간 상호 교류의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보완이 

필요하며, 일본의 기업과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적자원 풀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법무행정, 기업지원, 외자유치 등 지방행정기관의 자치역량 확대로 인한 수요 

예측과 현재의 상존하는 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협

약을 통해 계속적으로 인재를 공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상호교류가 가능한 경우 충원시기를 고려할 수 있는 제도보완을 실시하여 충원

시기를 조정함으로 경력의 단절을 최소화하고 개방형직위에 적극적으로 유인하

는 방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96 지방자치단체 외부 인적자원 활용 방안

2. 근무환경 개선 방안 고려

계약직・공모직위에 대한 우수한 인재 영입에 어려운 점은 보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으며, 현재의 공무원제도 하에서는 사기업 또는 법무 법인 등의 보수수준

에 상응하는 보수 및 수당 등을 지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현재 공지된 보수수준에 적용할 수 있는 인재풀로 한정되는 어려움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지방공무원의 보수와 비교하여 책정될 수 밖에 없다. 

제도 개선에서 가장 많은 응답률을 제시한 것은 한시 계약에 의한 신분 불안과 

폐쇄적 조직 문화에 관한 항목이며, 이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공직의 경력

이 전직 직장에서 유리한 경력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보안과 사회적 평가가 

변화되어야 한다. 

개방형 임용자는 일반적으로 지방행정의 고객으로 서비스 수혜자로 행동하였

고 임용 후 서비스 공급자로 공무담임을 하게 되며, 이러한 행정의 적극 참여자로

서 행정 개선을 위한 의지와 목표를 가지고 공무에 임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제6절 공모직위 제도의 실제적 도입

1. 지방분권과 인사효율성을 위한 공모직위

외부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지방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개방형임용제도는 

일부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공모직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활용도

는 매우미흡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앙정부의 공모직위제 운영과는 달리, 직위공모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적으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으며, 개방성과 전문성

을 제고하기 위한 공모직위제도의 실제적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공모직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도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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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있으며, 내부공모제인 직위공모제를 일부 도입한 상태이다. 

공모직위  지정하여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내부공무원과 외부공무원을 공개

경쟁에 의해 임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일부지방자치단체

에서 실시되고 있는 직위 공모제를 확대 실시함으로 제도의 1차적 도입을 가능하

게 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2. 공모직위제와 인사교류시스템의 융합적 활용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시스템이 1:1교류를 기초로 중앙-지방, 광역-기초의 인사교

류가 실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사교류시스템을 활성화하여 공모직위제의 병행

적 도입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모직위제 도입은 중앙정부의 경험과 전문성을 제도도입의 

당위성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공모직위제와 인사교류시

스템을 융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통상, 기획, 국토, 해양, 

농촌 관련업무를 추진한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을 영입하고자하고 있지만, 인사교

류를 통해서만, 인력은 충원받을 수 있는 현실에 봉착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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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권위주의적 계급제 전통 하에서 전문성과 효율성, 개방성, 경쟁

력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한계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부 인적자원을 통한 지식, 경험, 전문성을 수혈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외부 전문 인적 자원의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방형 임용제

와 공모직위제를 도입ㆍ활용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29

조에 개방형직위에 대해, 제29조5항에 공모직위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본 연구

는 개방형ㆍ공모직위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제고를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분권의 심화는 외부 인적자원의 임용이 곤란한 시스템

으로 고착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인사의 자율성에 대한 인사고권이 내부

인력을 통한 인사관리를 실시하게 하는 편협한 행정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우선주의나 권위주의적 성향은 주민을위한 행정서비스의 품

질을 저하시키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방자치단체는 외부 인적자원을 통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경쟁력을 

제고 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경영의 주체로서 중앙정부 또는 민간기관에서 경험하고 축척한 지식을 지방행정

에 접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방3.0에서 추구하고 있는 지식의 공유 및 협업체계

로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실제 행정의 다양화 복잡화는 행정 서비스에대한 

주민의 욕구도 복잡다양해지고 고품질화되어 있다. 3.0에서 제기하고 있는 맞춤형

서비스도 이러한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개방형직위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함께 필요한 분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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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조사와 예측이 필요하다. 현재 필요한 행정수요를 충족하기위한 필요한 분야

와 장차 발생할 수요를 예측하여 외부인적자원이 필요한 분야를 지정해야 할 것이

다. 필요한 개방형 직위는 현재의 직위 중 10%정도의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지정된 직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용자의 자격요건과 근무조건 등을 

정하여 임용절차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현재 임용절차상의 공정성과 타당성에 

대한 의혹을 최소화함으로 유능한 인적자원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된 기간 동

안 자긍심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개방형임용이 보다 민간분야의 전문 인력을 지방자치단체에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민간분야에서 경험

한 새로운 지식과 경험이 공공부문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모직위는 도입한 실전이 매우 미미하며, 지방자치단

체가 공유하고 싶어 하는 중앙정부 또는 타지방자치단체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공

유하고 협력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공모직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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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 Proposal to Facilitate the Open Human Resource 

for the Competitiveness of Local Governments

The open competitive position system(OPS) and Job Posting(JP) have recently been 

emerged to meet with the demands of competent personnel management to provide better 

public service in local governments. The effectiveness and productiveness of local human 

resource is one of the critical components to achieve the competitiveness of local governments 

as a short-term strategy.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suggest the advancement of OPS 

and JP in the ways of developing local human resource management to focus on the transparent 

procedure of recruitment and enhancing working environment.

The open competitive position system(OPS) was introduced in May, 1999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it has been operated to improve the openness and professionalism of human 

resource. Recently, local governments were brought the system into effect by the Local Public 

Service Law 29. The system aims to recruit competent personnel through open competition 

among the applicants from public and private sectors. It enables to recruit outstanding talents 

and experts from both private and public sectors by diversifying recruiting pools for local 

civil service.

 Over the several decades, the personnel management of the local governments had been 

characterized as a closed system that positions are mainly filled by internal public officials. 

The closed system has negative features to make public officials authoritative and 

agency-centered to weaken the competitiveness of local public service. Based on the evaluation 

of OPS and JP, this study suggests several policy implications. 

 

First, local government needs to enforce the competitiveness of local personnel by mingling 

the knowledge and experience across governments and private sector. This is the exactly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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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a of government 3.0 in terms of knowledge sharing and cooperation among public agencies 

or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 The idea is also helpful to match the local public service 

with the citizen’s expectation.  Second, OPS and JP needs to simulate how many open 

positions are suitable in the future.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the designate 10% of open 

positions are appropriate. Finally, the OPS and JP needs to enhance the transparency and 

openness of recruiting process and working environment to attract more talented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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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자치단체 개방형직위 인사담당자 설문조사서

자치단체 개방형직위 인사담당자 설문조사서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안전행정부에서 제안한 정책연구과제인 

‘지방자치단체 개방형ㆍ공모직위 운영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하

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자치단체의 인사제도 중에서 개방형직위 제도와 공

모직위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전문성 및 행정효율 제고, 자치단체의 경

쟁력 제고 등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방안을 도출코자 합니다.

  본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내용은 통계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그 외의 

목적으로는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아래 설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오며, 반드시 시ㆍ도에서 취

합하여 7월 31일(수)까지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과제담당자 : 정상현 사무관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

연구책임자 : 한부영 박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02-3488-7315, Fax 02-3488-7364

E-mail : han@krila.re.kr

2013. 7

※ 해당 항목에 √ 또는 기입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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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관한 설문입니다.

   (전문성ㆍ효율적 정책수립을 위해 내부 공무원이나 외부 민간전문가 중에서 적격

자를 임용. 6급이상 직위의 10% 범위에서 지정 가능)

1.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의 개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방형직위를 지정ㆍ운영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개방형직위를 통한 외부인력 충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얼

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  ② 필요성은 있음  ③ 보통  ④ 필요하지 않음  ⑤ 매우 불필요

2. 지방자치단체의 외부인력 충원이 실제 필요한 개방형직위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고 보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3.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방형직위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및 전문성 고려가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① 매우 적절  ② 적절하다  ③ 보통  ④ 적절하지 않다  ⑤ 매우 적절치 않다

4. 현재 개방형직위의 지정비율은 시ㆍ도 5급이상, 시ㆍ군ㆍ구 6급이상 직위의 10%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대폭 
축소해야 한다

②어느 정도 
축소해야 한다

③현행이
적절하다

④어느 정도 
확대해야 한다

⑤대폭 
확대해야 한다

5. 귀하께서는 개방형 임용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합리적 수요예측과 타당한 절차를 

거쳐 직위지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6. 현행 개방형직위제 지정기준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고 생각되는 기준을 선

택해 주십시오. (중복응답 가능)

① 전문성  ② 개방성  ③ 중요성  ④ 민주성  ⑤ 변화필요성  ⑥ 조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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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외부인력 임용을 위한 공모절차가 공개적이고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

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8. 개방형 임용 과정에서 시험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9. 현재 개방형직위의 임용(계약)기간은 최소한 2년, 최대 5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대폭 줄여야 
한다

②다소 줄여야 
한다

③
적정하다

④다소 늘려야 
한다

⑤대폭 늘려야 
한다

10. 개방형직위의 도입 전(前)과 후(後)를 비교하여 주십시오.

설문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 ④그렇다
⑤매우그

렇다

1) 개방형직위제도 도입 이후 해당 직위 임용자의 
전반적인 업무역량과 성과가 과거에 비해 향
상되었다.

2) 개방형직위제도 도입 이후 해당 업무에 있어서 
주민과의 협력조정이 과거에 비해 향상되었다.

3) 개방형직위제도 도입 이후 해당 업무에 있어서 
다른 부서와의 협력조정이 과거에 비하여 향
상되었다.

11. 개방형직위제도의 성공에 장애가 되는 문제점이라고 판단되는 항목을 2개 이상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부적절한 직위지정  ② 불공정한 선발심사과정  ③ 선발기간의 과다 소요  

   ④ 임용초기 기관의 지원 부족  ⑤ 역량개발 기회 부족  ⑥ 경력관리 지원 부족

   ⑦ 불충분한 보상(보수)  ⑧ 성과평가체계의 미흡  ⑨ 폐쇄적인 조직문화

   ⑩ 한시계약으로 신분불안 ⑪ 임용자 개인의 부적응

   ⑫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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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귀하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문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확대해야 할 개방형

직위 분야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2개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공보        ② 법무        ③ 회계       ④ 보건환경

⑤ 정보통신    ⑥ 문화예술 또는 박물관       ⑦ 자체감사

⑧ 기타(                                                      )

13. 귀 기관에서는 개방형 임용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도입하였을 경우) 조례명 :

14. 귀하께서 그간 개방형 인사 업무 경험을 통해 느낀 개방형 임용제도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기술하여 주십시오.

                                                                

                                                                 

                                                              

♧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5에 따른 ‘공모직위’에 관한 설문입니다.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국가공무원 포함) 중에서 적

격자를 임용. 대상직위 및 지정비율은 자치단체 자율결정)

15. 귀 기관에서는 법 제29조의5에 따른 공모직위제를 도입하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도입한 경우) 직위명 :

16. 현재 공모직위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향후 도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도입할 경우) 직위명 :

17. 기관간 인력 칸막이 해소 및 우수 인력의 全정부적 활용 촉진을 위해 자치단체간

(또는 중앙ㆍ지방간) 공모직위 인사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① 매우 적절  ② 적절하다  ③ 보통  ④ 적절하지 않다  ⑤ 매우 적절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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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현재 공모직위의 지정비율은 자치단체별로 자율판단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공

모직위 지정비율 범위를 개방형직위(10% 범위)의 경우처럼 법령에 규정하는 것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적절  ② 적절하다  ③ 보통  ④ 적절하지 않다  ⑤ 매우 적절치 않다

19. 공모직위 지정비율 범위를 법상 명문화할 경우 그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①
21%이상

②
11∼20% 범위

③개방형직위와 
동일하게 10%

④
5% 범위

⑤
3% 범위

20. 공모직위제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기술하여 주십시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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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자치단체 개방형직위 임용자 설문조사서

자치단체 개방형직위 임용자 설문조사서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안전행정부에서 제안한 정책연구과제인 

‘지방자치단체 개방형ㆍ공모직위 운영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하

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자치단체의 인사제도 중에서 개방형직위 제도와 공

모직위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전문성 및 행정효율 제고, 자치단체의 경

쟁력 제고 등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방안을 도출코자 합니다.

 본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내용은 통계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그 외의 

목적으로는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아래 설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오며, 반드시 시ㆍ도에서 취

합하여 7월 31일(수)까지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과제담당자 : 정상현 사무관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

연구책임자 : 한부영 박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02-3488-7315, Fax 02-3488-7364

E-mail : han@krila.re.kr

2013. 7

※ 해당 항목에 √ 또는 기입 하시기 바랍니다.



112 지방자치단체 외부 인적자원 활용 방안

1.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의 개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방형직위를 지정ㆍ운영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개방형직위를 통한 외부인력 충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얼

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  ② 필요성은 있음  ③ 보통  ④ 필요하지 않음  ⑤ 매우 불필요

2. 지방자치단체의 외부인력 충원이 실제 필요한 개방형직위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고 보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3.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방형직위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및 전문성 고려가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① 매우 적절  ② 적절하다  ③ 보통  ④ 적절하지 않다  ⑤ 매우 적절치 않다

4. 현재 개방형직위의 지정비율은 시ㆍ도 5급이상, 시ㆍ군ㆍ구 6급이상 직위의 10%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대폭 
축소해야 한다

②어느 정도 
축소해야 한다

③현행이
적절하다

④어느 정도 
확대해야 한다

⑤대폭 
확대해야 한다

5. 귀하께서는 개방형 임용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합리적 수요예측과 타당한 절차를 

거쳐 직위지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6. 현행 개방형직위제 지정기준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고 생각되는 기준을 선택

해 주십시오. (중복응답 가능)

   ① 전문성  ② 개방성  ③ 중요성  ④ 민주성  ⑤ 변화필요성  ⑥ 조정성

7. 외부인력 임용을 위한 공모절차가 공개적이고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

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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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방형 임용 과정에서 시험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9. 개방형 임용 후 근무환경에는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0. 현재 개방형직위의 임용(계약)기간은 최소한 2년, 최대 5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대폭 
줄여야 한다

②다소 
줄여야 한다

③
적정하다

④다소 
늘려야 한다

⑤대폭 
늘려야 한다

11. 개방형 임용에 지원하시면서 주저하시게 된 이유나, 가장 크게 고민한 사항은 무

엇입니까? (2개를 선택)

① 공직적응의 어려움  ② 보수 수준  ③ 경력관리의 어려움  ④ 임기만료 후 취업  

⑤ 조직 관리의 어려움  ⑥ 성과창출 가능성에 대한 고민  ⑦ 가족관계 또는 이사 등 

⑧ 기타(                                                      )

12. 개방형직위의 도입 전(前)과 후(後)를 비교하여 주십시오.

설문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1) 개방형직위제도 도입 이후 해당 직위 임용자
의 전반적인 업무역량과 성과가 과거에 비해 
향상되었다.

2) 개방형직위제도 도입 이후 해당 업무에 있어
서 주민과의 협력조정이 과거에 비해 향상되
었다.

3) 개방형직위제도 도입 이후 해당 업무에 있어
서 다른 부서와의 협력조정이 과거에 비하여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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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개방형직위제도의 성공에 장애가 되는 문제점이라고 판단되는 항목을 2개 이상 선

택하여 주십시오.

① 부적절한 직위지정  ② 불공정한 선발심사과정  ③ 선발기간의 과다 소요  

④ 임용초기 기관의 지원 부족  ⑤ 역량개발 기회 부족  ⑥ 경력관리 지원 부족

⑦ 불충분한 보상(보수)  ⑧ 성과평가체계의 미흡  ⑨ 폐쇄적인 조직문화

⑩ 한시계약으로 신분불안 ⑪ 임용자 개인의 부적응

⑫ 기타(                                                      )

14. 귀하가 임용되어 자치단체에 어떠한 점에서 기여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만 우선순위에 의해 기재해 주십시오. (   ,   )

① 전문성 보강 ② 공직 참신성 강화 ③ 자치단체 경쟁력 강화 ④ 업무성과 제고 

⑤ 공직의 경쟁체제 강화 ⑥ 직무수행상 예산절감 ⑦ 정책현장 대응역량 강화

15. 귀하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문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확대해야 할 개방형

직위 분야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2개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공보        ② 법무        ③ 회계       ④ 보건환경

⑤ 정보통신    ⑥ 문화예술 또는 박물관       ⑦ 자체감사

⑧ 기타(                                                      )

16. 귀하께서 임용기간 내에 역점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순서에 의해 

열거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연구에 참고가 되도록 ‘기타’란을 활용해도 됩니다. (3

개 항목을 중요도에 따라 1, 2, 3으로 표시하시고, 기타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

은 약술해 주십시오) (   ,   ,   )

① 주민서비스 확대      ② 경제적 합리성 달성      ③ 조직문화 개선

④ 조직원의 전문성 강화  ⑤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⑥ 기관장의 선거공약 실현  ⑦ 소속부서의 위상 강화

⑧ 기타(                                                      )

17. 귀하께서 그간 경험을 통해 느낀 개방형 임용제도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한 제

도개선 방안에 대해 기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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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사항

1 귀하의 연령은 어떠합니까?

① 40세 이하  ② 41∼45세  ③ 46∼50세  ④ 51∼55세  ⑤ 56∼60세  ⑥ 61세 이상

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여성         ② 남성

3. 귀하께서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는?

① 특별시ㆍ광역시      ② 도      ③ 시      ④ 군      ⑤ 자치구

4. 귀하의 임용직위는 무엇입니까?

① 1급(호)    ② 2급(호)    ③ 3급(호)    ④ 4급(호)    ⑤ 5급(호)    ⑥ 6급(호)

5. 귀하의 근무기관은?

① 본청      ② 소속(산하)기관     ③ 기타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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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개방형 임용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여부

조례명 빈도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1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1

광주광역시 광산구 개방형직위 선발시험 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1

광주광역시 남구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1

광주광역시 북구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1

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1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1

부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1

서울시 관악구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1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 1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1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1

충청남도개방형직위선발시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1

행정기구 설치조례 1

【부록 4】개방형 임용에 지원하면서 고민하거나 주저한 이유 기타

의견 빈도

개인 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감소 4

개인이 이끌어 낼 수 있는 변화의 정도 1

내부 직원들의 처분에 대한 부담 1

다음 전보에 따른 어려움 1

사전 내정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1

【부록 5】직위 지정기준의 장애가 되는 항목 기타 - 임용자

의견 빈도

공직에의 경험 1

전문성보다 정치적 판단에 의한 임용 1

행정업무의 복잡성으로 접근방법 곤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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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직위 지정기준의 장애가 되는 항목 기타 - 인사담당자

의견 빈도

내부 조직 및 인력 관리 등에 취약 1

임용자격 요건에 맞는 응시자 부족으로 건전한 경쟁 미흡 1

조직원들의 개방형직위에 대한 이해 부족 1

【부록 7】전문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확대해야 할 개방형직위분야 기타 

- 임용자

의견 빈도

1차산업 1

건축, 토목 등 1

경제지식 및 경험, 외국어 1

공유재산 관리 1

교육 1

교통 2

농림축수산식품분야의 연구직분야, 기술직 분야 1

대민정책사업 1

디자인 1

의회전문위원 1

투자유치 2

특정분야 보다는 모든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 1

【부록 8】전문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확대해야 할 개방형직위분야 기타 

- 인사담당자

의견 빈도

관광 1

투자유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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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빈도

① 개방형임용에 대비한 인재풀(POOL)을 사전구축필요 ② 지자체에 임용을 일임하기 보다

는 중앙과 지자체간 협업필요
1

① 개방형직위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라인/ 매뉴얼 상시화(역할 등 공직업무가이드라인) ② 

개방형직위에 대한 주변 공무원들의 이해와 협조 ③ 개방형직위에 대한 사회적 홍보와 인식

제고

1

1. 담당부서에 대한 일관인 인사권 2. 담당부서에 대한 자율적 교육시스템 운영 3. 문화예술, 

청소년 업무에 개방임용 필요
1

1. 우수한 인재를(전문성이 뛰어난) 임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2. 개방형이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조직문화 필요 3.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방형 대상 재

교육 연수 프로그램 도입 필요

1

1.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업무권한 강화 필요(직원인사, 예산, 방침, 정책결정 

등) 2. 계약직 공무원을 정원의 20%(2~3명)의 범위에서 추가 임용할 수 있는 권한이 필

요... 개방직의 전문성을 현장과 연계시킬 계약직 3. 기초지차제의 개방형 임용 확대

1

1. 조직내 파벌주의 타파: 각기 자신이 속한 직렬을 중심으로 파벌이 조성되어, 인사와 성과

를 포함한 모든 부분에 성과주의가 아닌 인정주의가 많이 퍼질 소지가 있으며, 이는 개방

형제도가 가지고 있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성과제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장애가 될 

수 있음. 2. 개방직의 승진제도 도입: 개방형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승진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이는 보다 높은 목표의 설정과 이의 효과적인 달성이라는 측면에

서 큰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이므로 개방형 임용제도를 활성화하고 내실화하는 데 큰 도

움이 될 것임. 3. 개방직의 장기 임용제도 도입: 2회 혹은 10년 이상 임용된 개방직에 대

해서는 장기 임용제도를 통한 사실상의 직업 안정성 보장(일반직화)이 된다면, 이직이나 

퇴직으로 인한 고급자원 누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임.

1

1. 직무분석을 통하여 개방형직위가 필요한 업무분야를 결졍해야 함 2. 자체감사기구의 독

립성 확보를 위해 '자체감사기구의 장' 경우 감사대상부서장보다 1개 직급 상향토록 관계

법령 개정필요

1

1) 직책에 따른 임무의 독립성 보장(직급과 직책의 불일치에 따른 독자적 업무수행의 난점 

해소) 2) 정치적 외압으로부터의 탈피를 위한 제도적 장치
1

개방형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하여 임용 후 공직생활의 안정성 보장이 미흡하므로 이

를 보완하기 위해 개방형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현재 보다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1

개방형 임용의 대상과 기간에 대한 사전 정보를 확대하여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인

력의 참여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음
1

개방형 임용제도는 계약기간이 짧고 고용이 불안정한 형태임. 개방형 임용제도의 특성상 전

문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계약기간의 유연성을 갖고 업무실적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1

개방형 전문인력 확보는 긍정적인 면은 있으나 조직구성원들과 쉽게 소통하기 힘들고, 복잡 1

【부록 9】개방형 임용제도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임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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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행정업무에 대하여 접근방법을 쉽게 찾기 곤란함(공무원 신규임용 때부터 해당 직위에 

대하여 전문직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개방형직위 부서의 직원 '전문성 확보'필요 / 직원들에 대한 전보제한 권한도 부여 되어야 개

방형 임용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음
1

개방형직위 향상 요망 1

개방형직위는 일차적으로 조직 장악이 가능한 수준의 인사나 재정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

어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직문화를 바꾸어가면서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전문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데, 직급 등의 이유로 지원과 위상 보장이 안되면 목표한 바를 달성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생각됨. 개방형 임용자에게는 직원 선발이라든가 일정기간 인사이동이 없도록 한다

든가 하는 제도가 마련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됨. 또한 재정운용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자율

성을 인정해 줄 필요도 있을 것임. 그래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신껏 조직을 운용하고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함.

1

개방형직위의 본질적 관심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경향이 가장 문제임 1

개방형 취지에 맞추어 선발을 내부직원 임용을 제도적으로 금지하여 외부 전문성 있는 전문

가 임용에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필요
1

개방형에 맞는 업무를 반드시 필요한 업무(직위)에 한정하여 결정하되, 일반행정과 연관성이 

깊은 업무는 개방형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봄.
1

개방형은 외부에서 공모하고 자체기관 출신 공무원을 임용해서는 안됨 1

개방형제 도입취지는 전문성 확보라고 보아지며, 직위에 걸맞는 능력자를 확보할려면 임용

기간을 일할 수 있을 정도 일정기간 상당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판단해 봅니다. 외부로부터 

관심을 더 높이고 임용권자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한 

대안이라고 봅니다.

1

개방형제도 도입은 해당자치단체에서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면 될것임 1

개방형직위 부서는 전체 조직에서 인사권이 약한 경향이 많음. 외부 전문인력들에게 인사권

한이 동일 부서의 장들만큼 실질적이지 못한 경향이 있음.
1

개방형직위 업무 수행 목적달성을 위한 독립성 확보요망 1

개방형직위의 의미가 전문성강화와, 민간의 경험이 공무원조직과 융화하여  최대의 효과를 거

두는데에 있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첫째, 직무수행상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적 지원

(orientation)이 필요하고, 둘째, 업무수행상에 있어 일정부분의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며, 셋째, 2

년이하의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3-5년의 중기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경력과 경험이 없이는 조직의 리더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임용

과 동시에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데 반드시 경력과 경험을 필히 감안해야 함
1

계약기간을 늘려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보장받아야 효과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임용자의 경력을 충분히 반영하여 직급이나 보수가 책정되도록 해야한다.
1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른 기준완화로 5년에서 실적에 따라 추가 연장계약 1

계약기간이 최소 3년은 되도록 보장 1

공개경쟁임용방법 강화：스펙보다는 조직적응능력, 개혁능력, 인성, 청렴성을 중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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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와 주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한 개방형의 성공을 위해서는 개방직위를 늘려야. 10% 

적용범위를 7급까지 확대할 것. 10%를 반드시 채울 것. 임용과정의 투명성 제고할 것
1

공직의 안정성을 위한 직위는 제외하고 전문성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의 경쟁력과 글로벌 시

대에 맞추어 어느정도 확대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수문제에 있어서도 

계약가급보다 개방형 5호의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런 부분 등이 개선되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에 계약기간동안 임기보장 등  결격사유가 없는한 임용보장하는 것 

등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가고 있다고 생각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

구ㆍ주민 위해서 다양한 민원들을 해결해 주는것과 주민을 위해서 현장에 직접 방문하고 민

원을 해결 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계약심사를 공정하게 한다.
1

기관장의 관심, 공직적응기간 인정(단기성과평가 지양) 1

더 개방적이고 근무기간을 장기간동안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함 1

목표를 달성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연장을 보장 필요 / 보수 범위를 확대 필요 1

보건환경 분야는 검사에 대한 전문 분야로 자체 승진의 필요성 있음 1

부서장의 개방형 보다는 부서원(전문분야)의 개방형 위주를 해야 1

선발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유능한 인재유치 필요 1

선진국의 경우는 개방형 임용제도가 공무원 임용제도로 보편화되어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공채형 제도를 근간으로 일부 전문성이 요청되는 부서에 개방형 제도를 활용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개방형직위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면 우수한 인재를 충원할 수 있는 

보수 체계와 성과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이 있어야 합니다. 보수와 신분이 불안정한 것

을 충분히 상쇄하는 인센티브 방안이 없다면 성공적인 개방직 제도의 유지는 어려울 것입니다.

1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전리품으로 여기지 않고 개방형직위의 임용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 

등을 견지해 나간다면 다양화하는 주민욕구에 대응하는 공직풍토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
1

수립한 운영 계획을 충분히 수행하여 실질적 성과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약속되어야 하며 충분한 임기가 보장되어야 함.
1

수원시의 경우 감사담당관의 직급이 5급이나 산하기관의 4급 이상은 23명으로 감사역량 강

화를 위해 감사부서장의 직급을 상향조정 요망
1

시기적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기후변화, 글로벌화관련 등)에는 일정비율보다 많은 개

방형인력이 보충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

신분 안정 제도 정착 / 업무 수행에 따른 정책, 예산 등의 지원 강화 / 조직 구성원의 협력 

강화
1

업무 전반에 전문성 정복하기 애로사항 1

영속적인 업무에 대한 신분보장이 필수적임 / 2년+2년+1년이 능력과는 무관하게 악용소지 

존재 및 일반직공무원들의 '을'로 작용 / 별정직 임용이 최선임. 그렇지 않을 경우 특별한 결

격사유가 없는한 중도해치 차단 및 계약연장 당선시하고 5년 이후 재임용시 결격사유 없는

한 전문성의 영속화를 위해 공모없는 재임용제도 마련 

1

예를 들면 개방형직위를 임용할 때 부서에서 정책적 전문성(박사학위 등)이냐 현장위주 실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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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술자 등)에 대하여 임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임용 이전에 고민해서 결정을 해야 임용후 

그부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다양한 방면에서 전문성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 할 수 있음.

외부경력이 우수하고 공무원으로서 자질을 갖춘자를 우선 선발 / 해당분야의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해당분야 전문성을 우선 기준
1

외부의 전문성도 좋겠지만 (기술직)공무원의 능력을 평가 참신하고 현실적 마인드가 있는 경

력직 공무원의 임용도 필요할 것입니다.
1

일반직공무원이 개방형직위에 임용되었을 때도 개방직 수당을 지급해야 함 1

임용기간을 최소한 3년으로 하고 최대 5년 범위내로 하되 신청자격을 기관, 단체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부가적인 혜택을 줌으로써 우수 인재를 확보
1

임용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 및 지원이 필요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결정권 부여
1

임용초기 적응기간을 고려한 최초 임용기간을 융통성 있게 조절하였으면 좋겠음 1

임용초에 공직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조직, 예산, 보고서 등 교육)이 반

드시 필요함. 또한 개방형 임용자들만의 별도의 정기교육도 필요함. 국내외연수도 개방형에

도 동일 기회가 최대한 제공되어야함.

1

자기개발 및 전문성 확보 강화를 위한 연수 필요 1

자율성과 권한 부여 및 책임을 강조 1

자체감사 기구의 장을 개방형으로 공모 임용하여도 감사 담당자인 소속직원들의 장기근속 

등 전문성제고와 인사상 우대가 제도로서 뒷받침되어야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음
1

자체감사기구의 경우 부서장 직급을 국장급으로 상향함으로써 소신있는 감사업무 수행 1

자체감사기구의 경우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직업공무원들의 승진 욕구에 
반하기 때문에 형식만 개방형일뿐 내부승진으로 임용되는 경우가 많음. 자체감사기구의 장
만이 아니라, 주무관부터 팀장에 이르기까지 계약직 임용을 점차 확대하여 직업공무원제의 
폐쇄성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음. - 특히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의사 등 전문직은 
계약직으로 임용되더라도 신분불안이 별로 문제되지 않고 오히려 경력에 도움이 되므로 적
극 활용되어야 할 것임.

1

자체감사시 전문분야 (정보통신, 전산, 토목 등)에 대한 외부 전문가와 함께 감사참여로 공정

성과 효율성 제고
1

전문성 강화와 조직 적응력 증대를 위해 내부 적격자 우대 1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조직에 기여한 경우 장기간 계약 가능케하여 한시계약으로 인한 신

분 불안 해소
1

전문성을 인정하는 문화 필요. 기관의 독립적운영 필요(인사 등) 1

정체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자치단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성 및 리더쉽강화에 노력 1

조직원의 선발 전보권 1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 특성상 개방형직위를 관리직 보다는 실무전문가 중심으로 단기 임용

하고 기존의 공무원 급여체계와 별도로 차별화된 충분한 보수 지급
1



122 지방자치단체 외부 인적자원 활용 방안

의견 빈도

지방자치단체에 결산심사 자료에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 지던 사항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통해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했음. 따라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직무 사전심사가 필

요함

1

지속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의무직 전환이나 지속적인 재임용 가능한 환경 마련 1

직급에 상관없이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1

직원 평가, 인사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없고 계약기간이 짧음으로 인하여 직원 통솔과 

장기적인 사업기획, 진행이 비효율적
1

체질화된 조직문화를 바꾸고 소통하고 균형적인 관계 재설정이 중요하다. 1

최장 5년으로 묶여 있는 개방형직 임용 기간을 더 열어 둘 필요가 있음 / 임용기간 막바지

에 다다르면서 직원관리에도 어려움이 있고 민간과 공적 사이의 단절문제도 해결될 수 있음
1

폐쇄적이며 경직화되어 있는 공직사회에 개방형 임용제도를 통하여 외부의 전문가 등이 임

용되어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며 앞으로도 많은 분야로 확

대시켜 임용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1

한시적 계약으로 인한 신분보장이 안된다는 점과 기관장의 변경에 따른 개방형직위의 불안

정성, 열악한 보수 등이 해결되어야 이후 보다 전문적이고 능력있는 분들의 공직사회 진출

이 많아질 것으로 판단함.

1

행정분야 근무자가 아닌 개방형이 임용된 경우 신규자 교육과 같이 몇 주정도 교육을 받고 

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1

현재 5년의 최대 계약기간을 폐지하는 대신, 성과평가 등에 따른 계약해지를 용이하도록 함

으로써,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방형직위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고, 공직사회에

서 임용자를 동료로서 수용

1

현행 임기계약기간이 2＋3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임용초의 조직원 관리에 애로사항이 도

출됨. 즉 재계약이 확정되지 않은 1년이후부터 2년까지의 임기동안 조직원들은 재계약에 대

한 의구심과 후임에 대한 생각으로 눈치보며 소극적인 태도로 지내는 경향이 강함. 따라서 

확실한 임기 기한 사전확정에 대한 조정 및 검토가 필요함.

1

현행제도를 널리 활성화시켜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확대시킴으로써 조직내의 전문성 보장이 

시급함.(현재 조직원들의 전문성이 크게 부족한 실정임)
1

현행제도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음 1

활성화 측면 : 전문성 또는 도시경쟁력 강화 관련 분야 임용 확대 절실 / 개방형직위에 따른 

다양한 효과 등의 사례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프로그램 마련, 개방형의 전문성 살린 

Net-Work 활성화 필요

1

개방형 직위에 적합한 업무분야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기존 조

직문화와 유대감 형성 필요
1

임용직위 부서의 계장급 주무관을 50% 정도는 계약직으로 임용하여 주시면 활성화 및 내실

화에 효율성이 있을 것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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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인사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조직내 융합, 조직관리의 효율성, 생산성 제고에는 내부

인사 임용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음. 임기제 보완 또는 개방형직위를 최소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봄.

1

개방형 임용자와 조직구성간에 조직문화, 결합력, 유대감, 이해도 등을 높일 수 있는 기회

의 장 마련 등
1

개방형 임용자의 업무 독립성 보장 1

개방형직위 선발 심사 기준 객관화 1

개방형직위 지정 및 범위 등에 대한 해당기관 자율성 보장 1

개방형임용체계가 제대로 운영할수 있으려면 1)타탕성 있는 실적평가방법과 2)선발의 체

계적 보안 3)타당한 자격요건 설정 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1

개방형직위 근무자에 대한 평가체계 도입 필요 1

개방형직위 임용절차상 인사위원회 4차례 대면심의를 거쳐야 되는 절차 중 선발시험위원

회 구성 및 추천후보자 우선순위 선정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대면심의 대신 서면심의 또

는 인사위원장의 결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정

1

개방형직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위로 운영되어야 하며, 개방형 임용 후 조직 적

응력을 향상시키는 교육, 역량개발 프로그램 요구
1

개방형직위는 대부분 부서장을 겸하고 있어 단순히 전문성만 있다고 직무를 원만하게 수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님. 따라서 CEO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고려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제

도적 보완 필요

1

개방형직위의 임용(계약)기간은 최소한 2년, 최대 5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방형직위의 경우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업무를 숙지하고 적응하는데 1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장기간의 근무를 해야만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또한 

신분불안에 따른 근무의욕 및 사기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공무원과 같이 정년이 보장되어

야 할 것임.

1

개방형직위제도운영에는 동의를 하나 일부 전문분야(의료)에서는 낮은 보수 등으로 임용자

격에 부합되는 적격자를 선발하기에 애로사항이 많으므로 의료분야인 경우 별도로 임용 

조건을 현재보다 다소 완화토록 건의 함

1

공직진출 경로 다양화로 인한 조직내 불협화음발생과 공직사회에 부적응으로 조기 퇴직하

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확대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으로 여겨짐

1

급여 하한선 상향조정으로 성과를 보상할 수 있는 제도 필요 1

기존 직장에서와의 보수차이로 유능한 외부전문가 확보가 어려우며 또한 기존직원과의 융

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1

기존의 공무원이 전문성이 부족하여 업무추진 애로가 있는 분야에 개방형임용으로 해당분

야 업무에 대해서는 일정한 재량권을 주어 역량발휘 기회 제공
1

【부록 10】개방형 임용제도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인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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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는 필요하지 않은 제도이다 1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 등과 달리 정책개발 보다는 집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대

문에 개방형직위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음
1

무분별한 개방형 임용제도의 도입보다 개방형으로 임용된 대상자의 전문성을 살려 명확한 

성과관리체계를 도입 개방형제도의 활성화 시킬 필요성이 있음
1

민간 수준의 급여수준으로 하고 성과에 따라 계약기간을 제한 없이 연장 1

민간기업에 비해 외부전문가 임용에 대한 개방성이 약하다보니 직원과의 융화 및 타부서

와의 유기적 협조가 미흡하다고 느겼음.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공직사회 적응을 위한 사전 

적응 프로그램 필요)

1

보수의 현실화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1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수와 일 잘하는 사람은 평가 후 임용기간을 더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1

선발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1

안정적으로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직무를 계획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 2년에서 3년으

로 조정 필요
1

외부에서 지원하는 대상자가 임용이 더 수월할 수 있도록 내부지원과 자격기준의 강화 필

요
1

임용기간을 늘려 임용자의 고용을 안정화시켜 우수한 인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1

한시적인 신분 계약으로 직위가 불안정하여 조직의 통솔에 문제점이 있으며 임용과정에서

도 이익집단에 의하거나 인사권자의 입김이 작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점차적으로 축

소하거나 안정된 신분 보장이 필요할 것으로 봄.

1

해당 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 인력을 한시적으로 임용하지만 계약기간이 짧아 기

간 내 성과를 내기가 어렵고 또한, 기간연장을 위한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직원과의 마

찰을 빚고 있어 계약기간의 안정적인 보장(3년 이상)으로 전문성 발휘 기회 제공 필요

1

개방형 직위 임용자의 조직부적응 및 업무전문성 확보를 위한 사전교육체계 마련(예: 임용

전 지방행정연수원, 감사원 위탁교육 필수 이수)
1

채용절차를 간소화하여 채용부담을 줄이고, 채용된 직위 담당자에 대한 평가제도 개선을 

통하여 개방형직위 내실화 마련
1

개방형직위 지정 및 적임자 선발에 대한 어려움과 개방형 직위에 내정자가 공직사회의 이

해 등이 부족하여 자칫 개방형 직위가 무색하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됨. 따라서 개방형 직

위는 자치단체별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직위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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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감사관, 감사담당관, 감사실장, 감사 담당) 11

관광 산업과장 1

교통담당(교통 담당, 교통건설 국장, 버스운영 담당) 6

미래전략담당 1

투자유치담당 1

인사담당(인재양성담당, 인사담당, 능력개발담당, 총무인력담당) 11

지역특화담당 1

보건소장 2

언론홍보담당(언론홍보담당, 홍보담당) 2

행정 담당 2

자원행정담당 1

재활용담당 1

예산담당(예산, 예산총괄담당) 5

장애인 복지담당 5

제주시장 1

서귀포시장 1

조직관리담당 1

학력지원 1

평생교육 1

환경담당 1

도시개발담당 1

학교급식 1

【부록 11】법 제29조의5에 따른 공모직위제 도입 직위

【부록 12】공모직위제 도입 예상 직위

직위명 빈도

감사 1

계약 1

예산 1

인사 2

행정 1

임용권자의 지정에 따라 / 미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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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빈도

공모직위 임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필요 1

공모직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있음. 그에 따른 

인사상 인센티브제는 법령상에 명기하거나 자치구간 또는 상위기관과의 교류시에 우대

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

공모직위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직위의 직원은 일정 근무기간(예 2년 또는 3년)이 지나면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와 관계없이 승진임용가능토록 관계 법령 개정 필요함
1

공모직위에 대한 투명한 심사방법(대상자 선발) 제시 1

공모직위의 경우 성과인센티브를 지침 또는 상위규정에 명확히 반영필요 1

공모직위의 전보제한 기간 명문화 및 성과에 따른 승진혜택 부여 1

공무원 조직은 소관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세부적으로 직렬이 나누어져 있어 

특정 업무에 맞는 직렬의 공무원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므로 

공모직위제는 자치단체에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보며, 기술직 외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법부 등의 직위는 개방형직위제 운영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됨

1

불필요 1

비인기 직위의 경우 직위공모 기피 및 적임자 확보가 어려워 인사ㆍ급여상 각종 인센티

브 제공(우선 승진, 수당지급 등)
1

선호 직위의 공모 뿐만 아니라 격무?기피 또는 민원부서 공모제 등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인사상 우대책을 통해 동기 부여 및 업무 효율성 향상으로 공직사회 경쟁력 제고 도모
1

성과목표 달성에 따른 확실한 보상과 일정기간(2년) 이상근무를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음. 1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 공모직위에 임용된 경우로 "개방형직위 등 

보전수당"의 지급규정 완화(인센티브 강화)
1

승진 및 해외훈련 대상자 선발 시 우대 및 성과상여금 지급 시 반영 1

인기위주의 선발이 아니라 실질적인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는 공정하고 객

관적인 선발체계를 갖추고,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성과에 따라 확실한 인센티브를 

보장해줘야 함.

1

임용권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과평가 체계가 완벽하게 구축이 되는 시스템이 선행되고 

임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1

종합적인 성과평가와 적절한 인사상 및 재정적 인센티브 필요 1

필요없음 1

활성화는 적절치 않음 1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차별화하여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인구가 많지 않

은 군단위 지역 등은 불필요)
1

【부록 13】공모직위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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